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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관리 실태를 전반

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범죄통계의 작성주체인 경찰, 검찰, 해경 등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작성기관에 관계없이 정확성과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기관 공히 입력단계에서의 무작위 오류의 가

능성이 높았고, 이를 검증할 마땅한 인적· 시스템적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

계의 분류·분석이나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사기관들의 범죄통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이 충

분히 투입되지 않고, 통계관리에 대한 연구·교육·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주요 기관에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을 신설하고 이

들을 중심으로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교육 및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범죄학

자 및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통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죄통계의 정책과 공개심의 

등 통계업무를 보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통계 관리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

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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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esearch, we attempted to reveal the problems involving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reporting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by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police, the marine police, the prosecutors, and the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more importantly to provide a master plan to fix 

them. In order to do so, we analyzed the whole proc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the American and the Japanese 

counterparts.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official crime statistics included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accuracy and relevancy, regardless of who handled the statistic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did not employ relevant methods to warran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atistics. In addition to that, they did not fully utilize the data they 

have collected in part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in part due to lack of the 

proper system that might fix the errors.  

  Several methods were suggested to address those problems. One of the methods was 

to adopt new technics and standards. Also suggested were: (a) to create a crime 

statistics management team, (b) to establish a crime statistics advisory board, and (c) 

to establish a law supporting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crim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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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국 가 공 식  범 죄 통계 

 

  국가공식 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1))란 범죄현상을 다루는 국가기

관이 수집하는 범죄관련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식 범죄통계(이하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즉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통계와 범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활동, 즉 수사, 기소, 판결, 

행형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osher et al., 2002).  각 나라별

로 수집 및 발표 주체, 통계내용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라

고 할 때 대체로 국가의 중심 수사기관이 한 해 동안 수사한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준호·이동원, 1991; see FBI, 2008; 일본경

시청, 2008). 한국의 경우,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범죄분석」과 같은 통계간행물의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중, 각급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통

계, 즉 범죄현상 발생과 검거에 관련한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것이

다.      

  공식범죄통계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achman & Paternoster, 2004; Maxfield & Babbie, 2001). 국내외에서 범죄

사건 통계치는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쓰이며(Felson, 2002), 범죄사건의 검거율은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 Travis, 2003). 또한, 이러한 통계치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할 때 이용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검찰청과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들은 오래전부터 각 기관에서 처리한 각종 범죄사건

1) official crime data라고도 불린다 (Mosh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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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범죄분석」, 「범죄

통계」와 같은 통계간행물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

간에서도 치안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경찰청, 2007).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은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죄통계

의 수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통

계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경찰청, 2007). 경찰의 경우, 지난 2000년

에 미국 뉴욕경찰국 등에 쓰였던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pStat)을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개량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임준태, 2000), 2004년부터 새로운 

사건관리 및 분석 프로그램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r CIMS)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이건·이현희, 

2005). 따라서 현재 경찰 수사관들은 모두 ‘CIMS’에 범죄통계원표의 내용을 

입력하고 있으며, 범죄통계자료는 이를 경찰청에서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검찰에서도 ‘E-Pros’라는 범죄통계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시스템을 통합하려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

제(이하 형통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각 종  범 죄 통계들 의  특 성 과 한 계

1.  공 식 범 죄 통계의  특 성

  공식범죄통계는 수세기 동안 범죄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

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식범죄통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밝혀짐에 따라, 근래 들어 다른 방식의 범죄통계 추정방식이 병행되

어 사용되게 되었다. 이하에서 각각의 범죄통계 측정법은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공식범죄통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경찰과 검찰 등 국가의 공식기



- 3 -

관이 작성한 공식적 자료(official data)라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수사

관들이 범죄로 인정한 행위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범죄의 당사자들인 시민들

이 느낀 범죄현상보다 형법상 범죄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형법이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상

당히 높은 측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2 .  공 식 범 죄 통계의  한 계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는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

식범죄통계에는 시민들이 신고하지 않거나(under-reporting), 형사사법당국이 

직접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은 기록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통상 숨은 범죄 또는 암수범죄(hidden crimes)라고 부르는데, 일각에서는 피

해자조사와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일정량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 확률이 더 높다

는 것은 미국 등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이 신고율이 낮

은 나라(김지선 외, 2007)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식범죄통계는 또한 범죄현상의 변화 자체뿐 아니라 형법의 개정, 

형사사법당국의 정책, 또는 통계 작성관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Hofer, 2000). 

즉, 특정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거나 감소하면 이것이 그대로 범죄통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통계작성 방법의 변화가 범죄통계

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Mosher et al., 2002; 탁종연, 2006).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범죄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심이 증가한 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 절도와 강도 등 범죄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범죄통계

의 진실성을 높이려는 당시 경찰청장의 ‘통계원년의 해’ 정책 탓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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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하다(탁종연, 2006). 

  셋째, 더욱이 이런 공식통계의 축소와 왜곡 문제점은 특정 계층과 특정 범

죄에 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강간 등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는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마약, 성매매, 뇌물수수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기업범죄 등 피해자

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는 점도 잘 

알려져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3 .  범 죄 피 해 조 사 와  자 기 보고식  조 사        

가. 범죄피해조사 

  현재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공식범죄통계의 대안으로 피해조사

(Victimization Survey)와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를 들 수 있

다. 이들 모두 공식범죄통계가 체계적으로 범죄현상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 위에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각각 독특한 장점과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피해자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범죄피해자들 즉 일

반 시민에게 일정기간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질문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 

시작되어 공식범죄통계에서 밝히지 못하는 숨은 범죄, 즉 신고 되지 않은 범

죄사건까지 밝혀내는 장점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

에서 활용하고 있다(Cantor & Lynch, 2000). 하지만, 이 피해자조사는 전수

조사가 아닌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의 일반적 한계는 물

론, 피해자의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 소수의 한정된 범죄

유형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 살인, 기업범죄, 마약사용, 성매매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는 조사할 수 없다는 점, 범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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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Mosher 

et al., 2002). 특히 매년 수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

국의 경우 불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3-4년에 한 번씩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김지선 외, 2007) 국가전체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서 공식범죄통계에 비견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2). 

나. 자기보고식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도 경찰 등 공식기관에 알려지지 않

은 범죄현상을 밝혀내기 위해 고안된 설문조사방법으로서 1940년대 이후 미

국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Mosher et al., 2002). 이 방법

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일정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식범죄통계나 피

해자조사로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와 일탈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범죄학의 원인이론을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예: 

Hirschi, 1969). 다만, 일부 대상자만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로서의 근본적 한계 

외에도, 설문응답의 진정성, 설문대상자의 대표성, 그 내용의 일반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대상범죄도 한정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식범죄통계처럼 국가전체의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야 청소년 등 일부계층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08).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봐와 같이, 범죄현상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 중 

피해자조사와 자기보고식 조사는 이제 맹아기에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크기

와 설문의 내용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후에야 국가 범죄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한국의 형사정책을 

2) 2008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표본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보

완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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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 위한 기초자료는 공식범죄통계 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는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의 양태를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식범죄통계가 가진 내재적 

한계 외에도, 통계분류, 수집, 발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계속 보고

된 바 있으므로(김준호·이동원, 1991; 탁종연, 2006; 탁종연, 2007),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까지 경찰의 통계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검찰(예외: 김준호·이동원, 1991)이나 해양경찰청, 기타 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

의 공식 범죄통계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도 알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

서 현 단계에서는 한국의 국가 공식 범죄통계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국가 치안정책수립과 통계관리 차

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보고서의  목 적 과 구성  

  본 연구는 첫째,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

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

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를 세밀히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공식범죄통계의 실질

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통계의 관리에 관련된 문제점의 발생원인과 개선대책

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

와 비교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품질제고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증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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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국가통계 중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식범죄통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

를 통한 국가치안정책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 후, 그간 한국의 범죄통계 작성 절차와 내

용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의 범죄통계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해경, 검찰 등 범죄통계의 작성 주체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

를 제시한다. 특히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범죄통

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종합·제시하였다.   

제 2 장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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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국내외의 문헌을 검토

하는 것이다. 그간 진행된 범죄통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범죄통계 

관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범죄통계 관

리 실태는 그 나라의 학술논문과 관련 기관의 웹문서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통계를 실

질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채용하였다.  선행연구는 통상적인 문헌연구 방법을 따르기 때문

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하에서 질적 연구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 국  범 죄 통계 관 리 실 태  조 사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한 1

차 실태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통계담당자에 대해 본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

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는 범죄통계의 관리 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

찰, 검찰을 각각 직접 방문하여 통계관리 담당자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다. 검찰의 경우, 먼저 연구진들이 선행연구와 검찰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면접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접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

식 면담 수락을 받은 후에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접에 앞서 연구진은 

검찰의 정책수립과정, 검찰 및 타 수사기관의 통계수집과정, 통계수집과정에

서의 오류대응방식, 통계활용 방안 및 공개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만

드는 준비를 하였다.  

  본 면접은 2008년 5월 서울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범죄분석 책자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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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무관 및 검찰내부 통계담당자, 그리고 E-Pros 시스템의 전산담당자를 

모아 공동으로 1시간 정도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들과의 일차 면접을 통해 

범죄분석 작성과정 및 문제점,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그리고 관리실태 등

을 주로 파악하였다. 대검은 경찰, 해경,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범죄통계를 한 

번에 수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통계 연계 및 통합과정에 대

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통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

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물론 통계개발원의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였다.

  검찰의 범죄통계담당부서를 방문한 후에는 실제 검찰관서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계를 입력,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면

접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검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면접 수락

을 받고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1곳을 연구진이 

임의로 선택한 후, 대검의 통계담당직원의 협조를 구해 현지 방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실제 면담은 지방검찰청에서 통계를 관리하는 사건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검찰자체의 통계자료 

입력, 특별사법경찰 통계자료 입력, 경찰통계자료의 활용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질문하고, 연구자들이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 관리하는 모습을 관찰하였

다. 통상 행정기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무기명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방문조사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는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개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된 후, 2008년 10월, 연구진 전원 및 통

계개발원의 담당자가 주도하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대검과 경찰청의 범죄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의 경우 1차 

방문조사에서 경찰과 수집통계의 내용 및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하

였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면접에는 제외하였다. 연구원들은 현장조사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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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통계기록, 관리 및 활용실태의 자료와 외국형사사법기관의 통계정보 활

용실태 자료를 근거로 이들 전문가들과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전반적인 상황

에 대한 논의와 함께 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 활용방안 수립과 공개범위 

설정 등 범죄통계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 2  절  외 국 의  통계관 리  실 태 조 사

  본 연구에서는 외국 범죄통계관리부서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 시

사하는 바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이상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으나 예산과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

헌연구를 통해 이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범죄학과 형사사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미국 범죄통계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운영하는 두 개의 범죄통계 시스템 중 '표준범죄

보고'(Uniform Crime Reports)와 '전국사건기반보고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or NIBRS)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 범죄통계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과 서적, 연방수사국 및 OMB의 웹

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범죄통계의 내용과 관리방법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

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참고할 점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형사법의 모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범죄

통계원표를 이용한 통계수집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대한 조사는 법체계적으로 유사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므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분야였다. 일본에 대한 조사는 현지에서 발행된 범죄통계 연구서

와 일본경찰의 공문서 및 일본 사법기관의 웹페이지 검색을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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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범죄통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몇몇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는 김준호와 

이동원(199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범죄통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개관, 미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 분류

방식, 기초자료의 종류 및 내용,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수집, 처리과정, 통계

책자의 발간 및 내용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범죄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범죄분류에 있어서 검찰통계의 분류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범죄의 경우 범죄성격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범죄성격상 형법범죄이지만 법규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강도, 절도, 약취유인, 체포 및 감금과 ‘폭

력행위등처벌법’위반을 형법범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원표양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피의자통계원표에서의 범죄원인 삭제를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형법범뿐만 아니라 특별법 범죄까지도 포괄하기는 어

렵고,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이외에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수집 및 처리과정, 「범죄분석」

의 발간과 내용 등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원표작성자에 

대한 교육, 원표검토 및 확인과정의 필요, 일선 경찰서에 통계요원의 배치, 

연간「범죄분석」의 발간 등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중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

석」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을 형법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다음으로 권세혁과 탁종연(2007)의 경찰통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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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형사사건이 기록된 CIMS 시스템과 교통사고 관련 통계인 TAMS를 

중심으로 경찰의 통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범죄통계에 관련

하여, 이들은 경찰이 범죄사건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양의 통계를 잘

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집하는 통계의 내용과 기준이 현

실에 맞지 않고, 통계내용을 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경찰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들이 제안한 개선안에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원표 항

목의 내용과 입력기준의 현실화, 통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정재구 등(2008)의 국가통계(범죄분석통계) 품질진단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분석 통계의 목적 등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분석에 대

해 품질차원별로 검토하였다. 품질차원에는 관련성(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정확성(추정값과 참

값의 근접성), 시의성(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과 정시성, 비

교성(시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을 근거로 집계되어 신뢰할만

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일관성(서로 다른 출처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만, 동일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자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 등이 있다. 이러한 차원별로 「범죄분석」을 진

단하면서, 관련성에 있어서는 공표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관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확성과 관련해서 보면, 범죄통계는 수사

기관에서의 사건 처리결과를 집계한 내용으로 정확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통계원표 입력시 CIMS 및 E-Pros 에 입력하는 과정에

서 입력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처리과정에서 바로 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보았다. 다만 최초 작성자의 자의에 

의한 입력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의성과 정시성을 보면, 공표시점이 익년 9월말이어서 시의성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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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으며, 매년 자료를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므로 정시성

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성을 보면, 범죄분석통계에서 범죄수사사

건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자료가 잘 유지되며, 범죄종류의 경우 

1974년부터 시계열자료가 유지되는 등 비교성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일관성과 관련해서 보면, 「검찰연감」은 경찰에서 발표하는 범죄자

료가 제외되어 있고, 「경찰통계연감」의 경우는 검찰에서 발표하는 범죄자

료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통계작성환경과 관련해서 통계전문가 확

보 및 양성, 통계작성절차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한 통계항목 

발굴, 자료수집 타당성과 관련해서 범죄수법의 다양화에 따른 통계원표 변

경, 경찰과 검찰 전산망의 통합화 필요, 특사경의 통합전산망 보급필요, 통계

작성자 교육 및 관리를 제안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품질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공표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시의성 제고, 범죄통계들의 일관성 제고, 통계자료의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김준호와 이동

원(1991)의 연구와 정재구 등(2007)의 연구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으며,  권세혁과 탁종연(2007)의 연구는 경찰

통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범죄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에 대

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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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의 범죄통계 관리사례 검토 

제 1 절 미국 

1.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통계 관리

미국의 공식범죄통계의 시작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대 이전 미국에는 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달랐을 

뿐 아니라 범죄통계 수집절차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 미국 전역의 범죄현황

을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Mosher et al., 2002). 1929년 국

제경찰장회의(IACP)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경찰관서

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범죄통계보고시스템을 고안하여 1930년 1월 

처음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부터는 한국의 경찰청 역할을 하는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구체적 업무를 이어 받아 전국 경찰관

서로부터 범죄통계수집, 발표, 저장 등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s or UCR) 프로그램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의 

가장 중추적인 범죄통계 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UCR프로그램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전통적인 범죄(street crimes)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다. 특히, 초점을 두는 

것이 소위 지표범죄(Index Crimes) 또는 1군 범죄(Part I offenses)라고 부르

는 8개 범죄인데, 여기에는 폭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상해) 등 

4개 범죄와 재산범죄인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 등 4개 범

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소위 2군 범죄(Part II Offenses) 또는 비지표

범행(non-index crimes)이라고 부르는 범죄들에 대한 통계치도 수집하고 있

는데, 이들도 대부분 전통적인 범죄이다. 

UCR의 자료는 현재 한국 검찰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와 유사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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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ata) 형태로, 나름대로 미국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를 해왔으나, 

1970년 후반부터 UCR의 통계정보가 요약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 정책

목적이나 학문 연구목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년간의 연구 끝에 

‘UCR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 경찰관서가 FBI에 관할 범죄통계를 보고할 때 요약통계가 아닌 

개별사건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는 ‘전국사건기반보고시스

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or NIBRS)이 개발되었다. 

비록 여전히 미국의 기본 범죄통계 시스템은 UCR이지만, 개별범죄사건 정

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NIBRS가 서서히 시스템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즉, 

현재 미국에는 NIBRS 방식과 구 UCR방식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보고시스템을 쓰는가 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재량이며, 따라서, 많은 미국 경

찰관서는 아직도 요약정보 위주의 UCR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FBI

에 UCR 범죄통계를 제출하는 기관 중 38%가 NIBRS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

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인구는 미국 인구의 약 25%이다. 이하에서

는 먼저 UCR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NIBRS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2 .    미 국         U C R     범 죄 통계     수 집   절 차 와           자 료  활 용

1930년대부터 미국의 17,000여 경찰조직은 UCR 방식에 따라 관할구역내 

범죄정보를 요약하여 FBI에 보고하여 왔으며, FBI는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

여 미국내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고 발표해 왔다(FBI, 2008). UC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골지역이나 소

도시지역에서는 범죄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발적인 권고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경찰관서들이 참여하여 2000년 현재 97% 이상의 

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통계치가 집계되고 있다(FB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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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R의 범죄통계 수집방식은 우편에 의한 서류취합 방식이다. FBI는 보고

양식(report forms)과 범죄수 계산용지(tally sheets), 그리고 반송봉투를 제공

하며, 전국의 각 경찰관서들은 보고양식과 범죄계산용지를 작성하여 매달 직

접 FBI에 송부하거나 또는 주 경찰국을 경유하여 관내 범죄통계 현황을 보

고하고 있다. 

UCR에서 계산하는 범죄사건은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과 경찰 스스로 적발

한 사건, 즉 경찰에게 알려진 사건(crimes known to the police)이다(FBI, 

2008). 따라서, 경찰의 체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3). 

(가) <그림 1> 미국 범죄통계 수집 절차도

FBI에서는 전국에서 수집한 범죄통계를 이용하여 매년 이를 분석하고 공

개한다. 현재 FBI 웹페이지(http://www.fbi.gov/ucr/ucr.htm)에서 범죄요약통

계와 이를 이용한 미국의 범죄(Crime in the United States), 증오범죄통계

3) 이렇게 된 데에는 버클리 경찰서장이자 경찰개혁가인 August Vollmer의 역할이 컸다. 그는 경찰

의 체포통계는 경찰에 의한 왜곡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Mosh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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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Crime Statistics), 살해 또는 폭행당한 법집행관들(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or Assaulted) 등 각종 분석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살인(Homicide)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보충 살인보고’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인종, 나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용된 무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를 이용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FBI에서는 더 나아가 요청이 있을 때 형사사법 정보서비스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or CJIS)를 통해 ‘미국의 범죄’ 등 각

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파일은 물론, 보충살인보고, 경찰관 고용인, 

방화, 범인의 인종 및 성별 등 보다 더 자세한 파일을 아스키(ASCII)파일 형

태로 제공하고 있다. 

3 .           N I B R S시 스 템 하의            범 죄 통계      

미국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가장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IBRS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각 경찰기관들이 범

죄통계정보를 FBI에 보고할 때 UCR에서처럼 요약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세부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NIBRS가 기존 UCR 프로

그램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요약통계가 아닌 “범죄사건에 기초한” 

(incident-based) 통계보고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즉, NIBRS의 가장 큰 특징

은 경찰이 인지한 범죄사건(crime incident)을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 

범죄사건은 "같은 가해자 또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룹이나 같은 가해

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하나 또는 다수의 범죄"로 정의 된다

(FBI, 2007). 한국 경찰의 CIMS와 ‘입력단위’가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사건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NIBRS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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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통계정보의 양을 달리하고 있다. 중요범죄라 할 수 있는 22개의 

Group A 범죄에는 후술하는 52개 항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만, 경

미범죄라고 할 수 있는 Group B의 범죄에는 체포된 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

만 기록하게 된다. Group A에는 방화, 폭력행위, 뇌물, 주거침입범죄, 위조, 

손괴, 마약, 횡령, 공갈, 사기, 도박, 살인, 납치/유괴, 절도, 자동차절도, 음란

물, 성매매, 강도, 성범죄, (비강요)성범죄, 장물관련, 무기관련법 위반 등 22

개 범주의 범죄들이 속하며, 이는 다시 46개의 범죄로 세분화된다. Group B

에는 부정수표, 통금/배회, 무질서행위, 음주운전, 만취(drunkenness), 가족간 

비폭력 범죄, 주류관련법위반, 훔쳐보기(Peeping Tom), 가출, 타인소유지 침

범, 그리고 기타 범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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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 1> 미국 NIBRS GroupA 범죄용 52개 세부입력 항목

통계표 부분명 세부 입력내용

행정요소

(Administrative 

Segment)

1. ORI Number  

3. Incident Date/Hour 

5. Exceptional Clearance Date 

2. Incident Number

4 Exceptional Clearance Indicator

범행 부분

 (Offense

 Segment)

6. UCR Offense Code 

8. Alcohol/Drug Use by Offender 

10. Number of Premises Entered 

12. Type of Criminal Activity 

7. Attempted/Completed Code

9. Type of Location

11. Method of Entry

13. Type of Weapon/Force Used

피해품 부분*

 (Property

 Segment)

14. Type of Property Loss   

16. Property of Value         

18. # of Stolen Motor Vehicles

20. Suspected Drug Type

22. Type Drug Measurement

15. Property Description

17. Recovery Date

19. # of Recovered car

21. Estimated Drug Quantity

피해자 부분 

 (Victim

 Segment)

23. Victim (sequence) Number   

25. Type of Victim            

27. Sex of Victim             

29. Ethnicity of Victim       

31. Homicide/Assault Circumst.

33. Type of Injury            

35. Relation of Victim to Of-der

24. Victim UCR Offense Codes

26. Age of Victim

28. Race of Victim 

30. Resident Status of Victim

32.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

34. Related Offender Number

가해자 부분

 (Offender

 Segment)

36. Offender Number          

38. Sex of Offender           

37. Age of Offender

39. Race of Offender

피체포자 부분*

 (Arrestee

 Segment)

40. Arrestee (sequence) Number

42. Arrest Date                

44. Multiple Clearance Indicator

46. Arrest Armed Indicator    

48. Sex of Arrestee           

50. Ethnicity of Arrestee      

52.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41. Arrest Transaction Number

43. Type of Arrest

45. UCR Arrest Offense Code

47. Age of Arrestee

49. Race of Arrestee

51. Resident Status of Arrestee

주:　*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입력한다. 

출처: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 20 -

NIBRS의 특징은 개별 범죄, 특히 Group A에 속한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 관리한다는 점이다(FBI, 2008). 모든 Group A 범죄에 

대해 (i) 행정요소, (ii) 범죄, (iii) 피해자, (iv) 가해자 부분(segment)들을 필

수적으로 입력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v) 피해재산과 (vi) 피체포자에 대한 

부분도 입력할 수 있다. NIBRS의 입력방법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통계원표

와 구별되는 점은, 그 범죄사건(incident)에 포함된 범죄, 가해자, 피해자, 범

죄자, 재물, 피체포자가 여러 개라면, 모든 부분에 대해 ‘각각’ 입력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그 범죄사건(incident)내에 저질러진 범죄가 여러 건 이라면 

10건까지 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도 999명까지, 가해자는 

99명까지, 피해재산과 체포된 자 부분은 해당 대상 별로 각각 정보를 입력하

게 되어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이뤄지기 때문

에 기존에 한 범죄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하나만을 기록하던 위계적 죄

수산정법(Hierarchy Rule)보다 더 많은 범죄가 기록된다는 점4)이다. 

또한, 각 단위의 내용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재물의 경우 그 종류, 

가치, 그리고 양까지 입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원자료 상태(raw 

data)로 저장 관리되어, 이를 중앙경찰기관 격인 FBI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ICPSR, 2007). 

NIBRS는 한 범죄사건에 포함된 모든 입력단위(범죄, 피해자, 가해자, 피체

포자, 재물)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입력단위 별로 통계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즉, 범죄통계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범

죄, 피해자, 가해자, 피체포자, 재물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만 실제로는 피해자, 가해자, 범죄의 세 가지 분석단위가 주로 쓰인다. 이러

한 상세하고 복잡한 통계정보의 구성은 분석은 물론 입력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FBI에서는 각 개념의 정의, 입력방법, 프로그래밍 기법 

4) 미국 경찰도 공식범죄율에 의해 평가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NIBRS가 도입되면 마치 범죄가 더 많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이 NIBRS가 미국에서 빨리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

나이다(Mosher et al., 200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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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세한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각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분석

의 편의를 위해 정보가공 전문기관에게 통계관리를 위임하여 연구목적에 맞

게 통계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범죄통계의 주관부서인 FBI는 지금도 매년 미국 

내 범죄현상에 대한 요약정보를 인터넷과 소책자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NIBRS에서 수집한 개별사건의 정보까지 공개

하고 있다.  현재 범죄사건의 데이터는 미시간 대학내 설치된 정치와 사회연

구를 위한 대학 컨소시엄(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or ICPSR) 산하 국립형사사법 자료저장소(The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or NACJD)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도 ASCII 

데이터 파일형태의 NIBRS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료가 방대하

고 복잡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료사용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쌍방향 파일구성기(Interactive Code Builder)를 만

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단위에 맞게 상용 통계패키지인 SPSS와 SAS 파

일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BI, 2008). 

미국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자료의 활발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료의 

내용과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한편, NIBRS자료를 이용한 연구용역을 주는 노

력까지 하고 있다.

4 .     미 국         범 죄 통계             품 질 관 리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UCR에서 관리되는 범죄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제공 및 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FBI, 

2008). 먼저, 연방수사국은 CJIS 과내에 감사팀을 운영하여, 각 주의 UCR 프

로그램에 대해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연방수사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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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감사하고 이를 통해 범죄통계의 정확성 및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품질보증 리뷰(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라고 불리는 감사

에서는 특히 범죄분류 및 범죄계산, 검거율, 피해품 가치, 체포 계산, 이전 

지적사항의 교정여부를 점검한다. 품질보증리뷰는 주정부의 UCR통계담당부

서, 지역 경찰관서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와 이를 통한 보고서작성 및 권고안 

제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감사 뒤에는 주의 UCR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보고

서를 제공하고, 주 경찰국은 이에 따라 범죄통계 보고관행을 조정해야 한다. 

감사팀은 마지막으로 CJIS의 UCR소위원회에 감사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의 

교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또한 범죄통계 관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를 현장 방문하여 훈련할 수 있는 훈련관을 양성

하고 있다. 이들은 UCR은 물론 NIBRS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절차 및 지침

에 대해 초급, 기본, 고급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급 경찰관서에

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응답을 해 주고 있다. 특히 최

근 도입되고 있는 NIBRS체제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을 받고 싶어 하는 

관서에 도움을 제공하는 특별 조정관도 보유하고 있다.  

5 .      미 국  사 례     소 결론

미국은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효율적인 통계관리에 

힘을 써왔다. 광활한 영토와 지방분권화로 인한 표준화된 범죄통계관리의 어

려움을 인식하여, 범죄통계 담당부서인 연방수사국(FBI)에서는 1930년부터 

표준화된 범죄정의, 통계수집 방법 등을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왔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배워야 할 점으로는 범죄통계의 품질관리

와 통계소비자를 우선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미국 경찰은 정확한 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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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안정책 수립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품질관리에 힘써 왔다. 현

재 미국연방정부의 행정관리 및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에서는 연방수사국에 범죄통계 관리를 위해 2008년 기준 약 850만 불, 한화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OMB, 2008), 이를 바탕으로 연방수사국은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에 직접 나아가 교육훈련은 물론 감사를 실시하여 범

죄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

사기관의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과감한 예산과 인원의 지원을 통한 품질관

리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경찰은 자신들이 수집한 범죄통계가 내부목적으로만 쓰여서

는 안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계와 민간기업 등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장려하고 있다. 범죄통계를 공포할 때에는 통계의 수집 방법, 용

어해설, 통계의 의의 등 자세한 해설을 포함하여 일반인이라도 현재 범죄의 

실태와 향후 전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NIBR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통계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는 한편, 수집한 통계

의 내용을 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구성기(code builder)를 개발

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통계프로그램용 파일형태로 원자료를 내려 받게 

하는 점 등은 인상적이었다. 한국 경찰과 검찰도 애써 수집한 범죄통계가 널

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국경찰은 범죄통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모든 범죄의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 내부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나 학자들에게는 큰 의

미가 없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밀접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만을 대상으

로 범죄통계를 관리해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

지고 관리대상 범죄통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형법범과 특별법범에 대해 같은 수준의 통계를 수집·관리하는 한국 

수사기관들이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24 -

용어 정의

형법범 인지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한 때 작성하는 것(범죄통계세칙 제4조)

인지

범죄에 대해서 피해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하거나, 범죄수사규범(1957년, 국가

공안위원회규칙 제2호) 제69조 제1항 또는 제78조 제1항에 의한 사건의 이송을 받거나 

또는 기타의 단서에 의해 그 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범죄통계세칙 제2조(4))

인지건수 경찰에서 발생을 인지한 사건의 수를 말한다(「평성○년의 범죄」범례)

제 2  절  일 본 5 )

1.  경 찰 통계

가. 경찰통계의 작성과정

  

  (1) 범죄의 인지 및 검거의 의미

  경찰통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범죄의 인지건수와 검거건수이다. 먼저 인

지건수는 치안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인지건수가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가 치안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표2>에서 범죄의 인지 및 인지

건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범죄의 인지(건수)란 

범죄발생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건수(발생건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경찰통계에서는 1965년까

지 “발생건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1966년에 명칭이 “인지건수”로 변

경되었다. 본래 사회현상의 발생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건수”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경찰통계에서는 범죄발생건수가 아닌 범죄인지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다) <표 2> 범죄의 인지에 관한 정의

5) 일본에 대한 내용은 浜井浩一(2006)과 일본 경찰청, 법무성, 최고재판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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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형법범 검거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나 해결 또는 피해품을 회복한 때 작성하는 것

특별법범 검거표
특별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때 또는 경찰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조

사를 종료한 때 작성하는 것(이상, 범죄통계세칙 제4조)

검거
범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송치ㆍ송부 또는 경죄처분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결

인지한 사건에서 해당 인지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소송조건을 결한 것(공

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벌조건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말한다. 

피해품회복

자동차절도, 오토바이절도 또는 자전거절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동

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거나 또는 소유자

의 의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범죄통계세칙 제2조).

검거건수
형법범에 대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치ㆍ송부 또는 경죄처분을 한 건수를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결사건 건수를 포함한다. 

검거인원 경찰에서 검거한 사건의 피의자 수를 말하며, 해결사건과 관련된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결사건(건수)

형법범으로서 인지되어 이미 통계에 계상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이것을 수사한 결과 형

사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는 것, 기본사실이 없다는 것, 기타 이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는 것 또는 소송조건ㆍ처벌조건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건수)을 말

한다. 

송치건수ㆍ송치인

원
특별법범에 대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치ㆍ송부한 건수ㆍ피의자 수를 말한다. 

검거율

인지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비율을 배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인지건수
검거건수 해결건수 포함 

×

(이상「평성○년의 범죄」범례)

  다음으로 범죄의 검거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범죄의 검거와 관련해서 중

요한 것은 ‘검거율’이다. 범죄의 검거는 피해자ㆍ피해관계자 만이 아니라 지

역주민의 불안정감과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관계가 있다. 그 때문에 검

거율이라는 수치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범죄의 검거는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판명되어 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을 지칭하지만, 통계상으로는 “해결사건”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청

에 송치하지 않는 여죄도 형법범검거표가 작성되어 통계상으로는 검거에 포

함되고 있다. 

(라) <표 3> 범죄의 검거에 관한 정의

(2) 경찰통계 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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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림 2> 일본 경찰통계 작성과정

범죄발생

인지건수로서 계상

검거건수로서 계상

피해자 등이 인지

경찰활동
피해자 등의 신고,

고소ㆍ고발
자  수

시민ㆍ타기관으로

부터의 통보 등

경찰이 인지 경찰이 수리

송치ㆍ송부 경죄처분 해결사건

 

  실제 발생한 범죄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계상의 범죄”

로서 가공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림에 보여진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상의 범죄로 나타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된다.

나. 경찰통계 작성관련 규칙 및 범죄통계원표내용

 (1) 경찰통계 작성관련 규칙

 일본에서는 범죄통계규칙(1965. 9. 16. 일본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4호) 및 

범죄통계세칙(1971. 경찰청훈령 제16호)에서 범죄통계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범죄통계는 경찰청장관이 정하는 범죄통계원표 또는 범죄통계

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통계규칙 제

2조). 이 규정을 엄밀하게 파악한다면 ‘범죄통계’란 경찰에서 작성한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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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으로 ‘범죄통계’가 바로 ‘경찰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사법실무에서도 범죄통계라고 할 때 경찰의 통계만이 아니라 검찰, 

법원 등의 통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통계는 원표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도부현 경찰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로 사료되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또는 검거한 때에는 신속히 원표를 작성하여 …”라고 되

어 있다. 이러한 원표를 통한 통계작성 이외에 범죄통계조사표를 통하여서도 

범죄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도부현 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표 이외에 장관이 임시로 특별한 조사사항에 관한 범

죄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신속히 그 지시와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통계규칙 제3조). 즉, 

범죄통계원표는 사건을 인지 및 검거한 때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며, 범죄통계조사표는 특별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것이다. 

  (2) 범죄통계원표의 내용

  일본 범죄통계원표의 종류를 보면 <표4>와 같이 사건표 7종과 피의자표 

3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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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통계원

표의 종류
② 작성내용

③ 사

건

표

④ 형

법 범

인 지

표

⑤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한 것

⑥ 형

법 범

검 거

표

⑦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나 해결 

또는 피해품을 회복한 것

⑧ 특

별 법

범 검

거표

⑨ 특별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때 

또는 경찰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종료한 것

⑩ 교

통 사

고 사

건

⑪ 인

지 ㆍ

검 거

표

⑫ 도로상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

사상 등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한 것 

및 검거나 해결한 것

⑬ 뺑

소 니

인 지

ㆍ 검

거표

⑭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죄에 관한 피

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⑮ 교

통 법

령 위

반 사

건

⑯ 검

거표

⑰ 교통법령 위반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

한 것 또는 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에 필요

한 절차를 종료한 것

⑱ 압

수 물

건표

⑲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물건을 압수한 것

⑳ 피

의

① 형

법 범

② 형법범을 범한 성인 피의자의 피의사건에

서 검거한 것

(바) <표 4> 일본 범죄통계원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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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표

성 인

표

③ 형

법 범

소 년

표

④ 형법범을 범한 소년(촉법소년의 보도를 포

함) 피의자의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⑤ 특

별 법

범 피

의 자

표

⑥ 특별법범을 범한 성인 또는 소년(촉법소년

의 보도를 포함) 피의자의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일본 범죄통계원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원표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원표의 종류 중 형법범인지정보표 2개(차량

절도등 제외/차량등 절도), 형법범검거정보표 2개(차량절도 이외/차량절도), 

형법범피의자정보표 2개(성인/소년)에 대해 원표를 소개하였다 (부록1 참조). 

먼저 형법범인지정보표를 보면, 차량절도 등을 제외한 표에는 범죄관련 사

항, 피해자관련 사항, 인지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법에 관한 사항을 보

면,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등 절도에 대한 형법범인지정보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차량절도 

등을 제외한 표와 같다. 그러나 차량등 절도와 관련된 수법을 조사하는 항목

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난방지장치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형법범검거정보표를 보면, 차량절도 이외의 표에는 검거관련 사

항, 피의자관련 사항, 피해관련 사항, 검거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차량

절도에 관한 형법범검거정보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량절도 이외의 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도난차량과 관련해서 도난차량의 처분, 도난차량발견의 단

서, 도난차량으로 인정된 근거 등을 파악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범피의자정보표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해서 보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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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소년에게 

없는 범죄수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법코드에는 살인, 강도, 절

도, 사기, 성범죄의 수법을 파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소년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부모관련 사항 등 가족사항이 자세하

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각각의 태도, 

가출관계, 생활형태(가족과의 동거여부 및 생활하는 곳), 모의 부재상황(어머

니가 소년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관계(주요 가족의 이름 및 가족들의 기

본사항), 비행집단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년의 비행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년의 경우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범죄통계원표를 보면, 형법범인지정보표와 형법범검거정보

표는 차량절도를 제외한 것과 차량절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범피의자정보표도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의 태도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통일된 원표양식보다 범죄유형이나 범죄자 특성에 따라 

서 구별된 원표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 31 -

다. 범죄통계의 공표

(1) 「平成○년의 범죄」 발간

  경찰통계는 기본적으로「平成○년의 범죄」를 통하여 공표되고 있다. 경찰

은 경찰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인지 또는 검거하고 

범죄수사에서 물건을 압수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기록(통계)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원표나 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즉, “범죄통

계는 경찰청장관이 정하는 범죄통계원표 또는 범죄통계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범죄통계규칙 제2조).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원표 및 범죄통계조사표는 경찰청에 보고되어 모

든 경찰청 형사국에서 정리하여 매년 책자로 나오게 된다. 이 자료는 1963년

에는「犯罪統計書」라고 명칭되었지만 1964년 이후에는「昭和(平成)○년의 

범죄」로 개칭되었다. 한편「犯罪白書」에서는 이것들을 일괄하여「경찰청통

계」라고 한다. 

  「平成○년의 범죄」에는「犯罪白書」등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상

당히 많은 기초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약 140여개의 표와 520

페이지에 달하며 일본의 범죄․비행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망라하

고 있다. 

  다음 <표 5>는 「平成19년(2007년)의 범죄」의 항목 및 주요 통계표 일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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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요통계표

범죄의 개황

제1 형법범

1. 총괄

2. 인지상황 인지의 단서, 발생시간대, 발생요일, 발생장소 등

3. 검거상황

검거활동(공범형태, 피의자 특정의 단서, 신병조치), 

범죄의 광역성 등(도주시 교통수단, 범행 부현수), 

범행공용물, 

동기․원인 등(직접 동기․원인, 정신장애 등의 유무), 

피의자의 신상(직업, 연령, 성별), 

전과 등(처분력의 유무, 전과 수)

4. 범죄피해상황
피해재물(피해품, 피해액․피해회복액)

피해자(사상, 연령․성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제2 특별법범

1. 총괄

2. 선거위반

3. 경범죄․경미한 폭력

4. 풍속관계사범

5. 매춘사범

6.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7. 화약류단속법

8. 환경관계사범

9. 출자의 수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출자법）

10. 전당포․고물영업법

11. 관세법․외국환 및 대외무역관리법

12. 약물사범

13. 외국인등록법

1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5. 주택건물거래업법

제3 교통범죄 죄의 종류․위반 태양, 차종, 뺑소니사건의 도주 동기

제4 소년범죄

1. 범죄소년 연령․학력, 처분경력의 유무, 비행장소, 동기․원인, 보호자의 상태․태도

2. 촉법소년 연령․학력, 비행장소, 동기․원인, 보호자의 태도

3. 복지범죄 등 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범죄, 조례위반

제5 폭력단범죄 지위, 계열, 연령, 전과수

제6 공무원범죄 소속

제7 외국인범죄 국적, 일본방문외국인

제8 기 타 자동차등 절도 피해회복 건수․회복율, 보호취급상황, 가출, 자살자수

(사) <표 5> 「平成19년(2007년)의 범죄」주요 통계표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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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경찰백서 ③ 범죄백서

④ 편

집

원

⑤ 경찰청

⑥ (각 국에서 작

성한 것을 장관 

관방에서 집계

하고 있다)

⑦ 법무성 법무총

합연구소

⑧ (법무총합연구

소 연구부는 법

무성 타 국 및 

타 성청으로부

터 자료제공을 

받아 의견을 청

취한 이후 편집

하고 있다)

⑨ 인

쇄

원

⑩ (주)ぎょうせい

⑪ 독 립 행 정 법 인 

국립인쇄국

⑫ (구 법무성 인

쇄국)

⑬ 특

집

편

집

⑭ 앞 부 분 ( 제 1 장 

앞)
⑮ 최종편

⑯ 사 ⑰ 다수 ⑱ 없음

 (2) 「경찰백서」 발간

 

  ①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차이

  

  범죄백서(경찰통계연보와 사법통계연보를 참조해서 작성하고 있음)는 인지 

및 검거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원자료와 동일하지만, 경찰백서와 범죄백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백서는 사진이 특징적이다. 또한 경찰행정의 소개와 사례에 관한 기술

이 많고, 그림은 기초적인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 많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반면 범죄백서는 사진은 없으며 가공한 데이터와 그에 대한 해설

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아) <표 6>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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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목
주요 

관련국

특집

조직범죄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 자금 획득활동과의 대결 - 

제1절 불투명화하는 자금 획득활동의 위협 

제2절 폭력단의 자금 획득활동의 변천

제3절 폭력단의 자금 획득활동과의 대결

전체

토픽

Ⅰ. 아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응 

Ⅱ. 음주운전 근절을 향한 경찰의 대응

Ⅲ. 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의 성공을 향하여

Ⅳ. 미결구금제도의 개혁: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의 시행

Ⅴ. 형법범 인지건수의 증감에 대하여

전체

제1장

생활안전의 확보와 범죄수사활동

제1절 최근의 범죄정세와 그 대책

제2절 범죄의 검거와 억제를 위한 기반정비

제3절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지키는 시책 

제4절 소년의 비행방지와 건전육성

생활안전국

제2장

조직범죄대책의 추이

제1절 폭력단 대책           

제2절 약물총기대책

제3절 방문외국인범죄 대책

형사국

( 조 직 범 죄

대책부)

진 

게

재

　 ②　경찰백서의 내용

  경찰백서는 범죄통계서라고 말하기 보다는 경찰활동의 팜플렛적 성격이 

강하다. 2007년판 경찰백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경찰백서의 제일 앞 부분에는 이 책자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형법범과 특별법, 비행

소년의 의미, 교통사고관련 내용, 인지 및 검거건수, 검거율의 의미 등이 제

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개내용을 통해 경찰백서에서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표 7> 2007년판「경찰백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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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의 확보

1. 2006년의 교통정세      2.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촉진 

3. 교통안전교육과 안전활동 4. 운전자 교육 

5. 운전자 시책             6. 도로교통의 IT화 

7. 안전·안심한 교통환경 정비 8. 도로교통환경의 정비

9. 교통지도단속           10. 종합적인 폭주족 대책

11. 교통사고 사건수사     12. 종합적인 주차대책

13. 고속도로상 교통경찰활동 14. 자동차 운전 대행업

교통국

제4장

공안의 유지와 재해대책

1. 국제테러 정세          2. 국제테러 대책 

3.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    4. 대일 유해활동의 동향·대책 

5. 일본공산당 등의 동향    6. 대중운동의 동향 

7. 옴진리교의 동향·대책    8. 우익의 동향과 대책 

9. 극좌폭력집단 동향·대책  10. 경비실시 

11. 재해대책              12. 사이버테러 대책

경비국

제5장 공안위원회제도와 경찰활동의 버팀목 전체

자료편 전체

  (3) 기타 경찰통계의 공표

 「평성○년의 범죄」및「경찰백서」에서의 범죄통계 이외에도 경찰업무에 

대한 여러 통계도 산출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

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① 연간통계

  이것은 매년 집계되고 있는 통계이며, 예를 들어 <표 8>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 중 하나인 평성○년의 범죄정세를 보

면, 이는 매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평성 19년(2007년)의 

범죄정세를 보면, 경찰백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용어들의 의

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형법범 전체의 추이 및 주요 범죄의 특징적 사

항, 기타 자료 등에 대해 1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통계자료에는 해당항목별로 주로 최근 10년간의 통계수치를 제시함으로

써 최근의 범죄통계관련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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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명 ② 내용

③ 생활안전의 확보

에 관한 통계 등

④ ▸ 평성○년 중의 약물․총기정세

⑤ ▸ 소년비행 등의 개요

⑥ ▸ 평성○년 중의 소년의 보도 

및 비행의 개황

⑦ ▸ 평성○년 중의 생활경제사범

의 검거상황에 대하여

⑧ ▸ 평성○년 중의 수난․산악조난 

상황

⑨ ▸ 평성○년 중의 자살의 개요자

료

⑩ ▸ 평성○년 중의 가출의 개요자

료

⑪ 수사활동에 관한 

통계 등

⑫ ▸ 평성○년의 범죄정세

⑬ ▸ 범죄통계자료(평성○년)

⑭ 폭력단 대책에 관

한 통계 등
⑮ ▸ 폭력단의 구성원수 등

⑯ 국제범죄 대책에 

관한 통계 등
⑰ ▸ 국제조직범죄대책 등

⑱ 안전․쾌적한 교통

의 확보에 관한 

통계 등

⑲ ▸ 교통관련 통계

⑳ 사이버범죄에 관

한 통계

① ▸ 평성○년 중의 사이버범죄 검

거상황 등에 대하여

① 통계명 ② 내용

③ 생 활 안

전의 확

보에 관

④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리포옴 관련 사

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하여(2005. 7

월)

(차) <표 8> 연간통계(예시)

  ② 특별조사

  이것은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정부 

및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죄 등에 관하여 특별히 통계를 취합

한 것이다. <표 9>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카) <표 9> 특별조사통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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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 

등

⑤ ▸ 인신매매사범에 대하여(2005. 7월)

⑥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사안의 대응상황

(2005. 3월)

⑦ ▸ 스토커 사안의 대응상황(2005. 3월)

⑧ ▸ 농작물등의 절도현상 등에 대하여

(2004. 2월)

⑨ ▸ 아동학대사건의 검거상황(2002. 2월)

⑩ 수 사 활

동에 관

한 통계 

등

⑪ ▸ 위조통화의 발견매수(2005. 7월)

⑫ ▸ ‘불입사기(공갈)’의 인지․검거상황에 대

하여(2005. 6월)

2 .  검 찰 통계( 형 사 통계)

  검찰관련 데이터는 각 검찰청에서 조사․수집된다. 검찰통계의 집계방법, 

조사사항, 공표방법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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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

목
② 내용

③ 근

거

규

정

④ ▸ 형사통계조사규정(장관훈령)

⑤ ▸ 형사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⑥ 주

요 

조

사

매

체․
⑦ 작

성

시

기 

등

⑧ 통

계

보

고

표

⑨ ▸ 사건의 수리․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

여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⑩ ▸ 월 또는 년 단위로 청별로 작성.

⑪ 피

의

자

조

사

표

⑫ 사건의 처리가 기제로 된 경우 각 사

건마다 작성

⑬ (다만,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자동차등에 의한 업무상(중)과실치사

상의 자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아니한

다)

⑭ 주

요 

조

사

항

목

⑮ ① 처리관계(성별, 국적, 수리죄명, 수리사유, 수사의 

단서 등)

⑯ ② 처리관계(기제죄명, 기제사유(기소․불기소 등), 처

리시 연령 등)

⑰ ③ 신병관계(체포나 구류 상황)

⑱ ④ 기 타(범죄시 연령, 전과, 가석방․가출옥․집행유예 

중인가의 여부)

⑲ 데

이

터

의 

집

계

⑳ 법무성장관관방사법법제부에 제출하여 여기에서 집계

① 간

행

물

② 검찰통계연보(매년 6월무렵 발간)

③ 인

터

넷

④ 일부를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

⑤ (http://www.moj.go.jp)

(타) <표 10> 검찰통계의 기본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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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 법 통계

  사법관련 통계는 크게 형사사건에 관한 것과 소년사건(소년의 복지를 침해

하는 성인의 형사사건 포함)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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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근거규정
▸ 재판통계보고에 대하여(최고재판소사무총장통달)

▸ 재판통계보고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최고재판소총무국장의명통달)

주요 조사매체․

작성시기 등

통계월보

통계년보

▸ 사건의 수리․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여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 월 또는 년 단위로 소별로 작성.

형사보통제1심사

건표*

간이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

로 작성

형사항소사건표 고등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

주요 조사항목

[보통제1심사건관계]

죄명, 연령, 국적, 심리기간, 합의․단독별, 변호관계(변호인의 유무 등, 자백의 정

도, 증거방법(증인의 수, 감정․통역번역인의 유무 등), 구류․보석 관계, 종국구분, 

형․처분의 내용(형기, 벌금액 등), 집행유예의 유무 등

[상소사건관계]

죄명, 연령, 수리구분, 심리기간, 구류․보석 관계, 증거방법, 상소이유, 제1심의 내

용, 파기자판의 내용 등

데이터의 집계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 제출하여 집계

간행물 사법통계연보(형사사건편) (매년 7월무렵 발간)

인터넷
전부를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http://www.courts.go.jp)

(파) <표 11> 형사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 ‘보통제1심’이란 보통의 공판절차에 의한 사건만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단순히 ‘제1심’이라
는 경우와는 다르며, 약식절차 및 교통사건 즉결재판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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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근거규정 형사사건과 동일

주요 조사매

체․

작성시기 등

통계월보

통계연보

▸ 사건의 수리․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여 죄명과 처

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 월 또는 년 단위로 소별로 작성.

소년일반보호사

건표*

가정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

성인형사사건표 상동

주요 조사항목

[소년일반보호사건관계]

연령, 국적, 심리기간, 보호조치 상황, 시험관찰 상황, 부첨인․통역번

역인의 유무 등, 증인․검찰관 관여․피해자 등 의견청취 등의 상황, 

본건 비행내용, 종국구분, 처우권고 상황, 항고의 유무, 전처분의 유

무․내용, 교육정도, 공범자의 유무 등,

[성인형사사건관계]

죄명, 국적, 심리기간, 변호관계, 증거방법, 종국구분, 형․처분의 내

용, 집행유예의 유무, 피해자관계(성별, 인수) 등

데이터의 집계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 제출하여 집계

간행물 사법통계연보(소년사건편) (매년 7월무렵 발간)

인터넷
전부를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http://www.courts.go.jp)

(하) <표 12> 소년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 통상 일반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도로교통보호사건(도로교통법위반 보호사건 
및 자동차의보관장소의 확보에 관한 법률위반 보호사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소년
일반보호사건표의 작성 대상은 일반보호사건에서 다시 이하의 사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司法統計年報의 개요(범례) 참조)
① 간이송치사건
② 차량운전에 관한 업무상(중)과실치사상사건․위험운전치사상사건
③ 이송․회부로 종결한 사건
④ 병합심리되어 기제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은 것

4 .  일 본 사 례  소 결론 

  일본의 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사법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경찰통

계에서 범죄통계원표는 크게 사건표와 피의자표로 구분되며, 사건표에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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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피의자표에는 3종류의 원표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표의 종류를 통

해 범죄나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통계원표의 내용들을 보면, 범죄내용이나 범죄자연령에 따라 구분해서 

주요 범죄의 수법이나 소년범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찰통계는 기본적으로 「平成○년의 범죄」를 통하여 공표되며, 전

체적으로 140여개의 표와 520페이지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 경찰통계는 이외

에도 「경찰백서」에서도 제시되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범

죄통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로  평성○년의 범죄정세를 보면, 

형법범 전체의 추이 및 주요 범죄의 특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

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 경찰의 범죄통계는 수집과정에서부터 범죄 및 범죄

자의 특성에 맞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통계

자료의 활용면에서도 책자발간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범죄통계

자료의 제시로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원표양식의 개

발 및 범죄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

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통계는 통계보고표와 피의자조사표로 조사되며,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처리관계, 신병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통계는 검찰통계연보를 통하여 

발간되며, 일부를 법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검찰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자동차 등에 의한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도 빈번하

게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원표에 간단한 내용

만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통계작성 및 처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찰통계이며, 피

의자 처리 및 신병 등 피의자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은 검찰통계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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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구분된 통계로 인해 경찰과 검찰통계가 각기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며, 경찰과 검찰통계의 불일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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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제 1 절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연혁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범죄통계는 일제시대에 발표한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

府施政年報, 1912-1942)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시정연보

에서는 범죄사건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해서 범죄건수급검거수인원, 

범죄즉결사건건수를 집계했다. 정부수립 이후의 범죄통계는 내무부 치안국에

서 집계하고, 조선은행조사부에서 조선경제연보(朝鮮經濟年報, 1948-49)6)를 

발간한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거) <표 13> 한국 범죄통계 관련 연혁

6) 조선경제연보는 조선은행조사부(1948~49)에서 발간하던 것을 이후 한국은행(1953~1961)에서 경

제연감이란 제호로 발간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1966~)가 기획, 제작, 배포하고 있

다.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제, 산업 총

서지만, 조선경제연보의 경우 당시 국가의 통계업무를 조선은행조사부에서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

재의 한국통계연감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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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도

② 내        용

③ 해

방

이

전

④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 1912~1942)

⑤ 해

방

후

⑥ 조선경제연보(朝鮮銀行調査部, 1948~1949)

⑦ 1

9 6

3

년  

3

월

⑧ 월간 범죄분석 발간(중앙정보부)

⑨ 1

9 6

3

년 

1 2

월

⑩ 업무이관(중앙정보부->대검찰청)

⑪ 1

9 6

4

년

⑫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분석(1964~1992)

⑬ 1

9 6

7

년

⑭ 경찰범죄통계규칙 제정(내무부 훈령 202호)

⑮ 1

9 8

3

년

⑯ 경찰청 범죄분석 발간

⑰ 1

9 9

3

년

⑱ 대검찰청 연간 범죄분석 발간

⑲ 1

9 9

9

년

⑳ Compstat모델로 범죄분석활용(노량진 경찰서)

① 2

0 0

0

년 

2

월

② 서울청 단위의 컴스탯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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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범죄통계관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3년 중앙정보

부에서 국내 범죄추세를 분석하고 발표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의 범죄통계

를 수집하여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12월 통계업무가 대검찰청

으로 이관되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 및 사법경찰기관의 범죄통계를 종합

하여 「범죄분석」등 책자를 통해 한국의 범죄현상에 대한 요약정보를 생산 

및 배포하고 있다.7)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1964년 발간한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발간하던 것을 1993년부터는 연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1998년(통권 제131호)부터 프랑스 유니온 카탈로그사의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1226-7716)을 부여 받았다. 

  아울러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산 입력한 형사사건의 범죄통계원표(발

생ㆍ검거ㆍ피의자통계원표)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분석한 경찰청 범죄통계가 

있다. 이 범죄통계는 1983년부터 「범죄분석」이란 명칭으로 발간하던 것을 

2006년부터 「범죄통계」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발간하고 있다. 

  아래 <표 14>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통계 간행물인 대검찰청

의 「범죄분석」과 경찰의 「범죄통계」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7) 탁종연,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제17권 제3호(2007. 12),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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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표 14> 우리나라 대표적인 범죄통계 

구분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구 범죄분석)

작성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혁신기획과 경찰청 수사국

최초실시연도
1963.3(중앙정보부 월간범죄분석)

1964년 대검찰청 이관(분기별)
1983년

통계작성승인 1976년 1995년

조사목적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

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

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

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제공

범죄추세 파악 및 중요국책인 형

사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

조사내용

발생통계원표: 

 - 발생지 수사기관, 죄명, 장소, 

수법 등 24개 항목

검거통계원표:

 - 검거 수사기관, 검거인원, 검거

단서 등 19개 항목

피의자통계원표:

 - 총 32개 항목, 경찰 31개 항목, 

검찰 1항목

범죄통계원표(발생ㆍ검거ㆍ피의자

통계원표)를 140개 유형별 항목으

로 나누어 분석

작성방법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통계

원표 서식을 집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취급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작성된 범

죄통계원표 집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의한 

통계분석

작성기간 전년.1.1~12.31. 전년.1.1~12.31.

제 2  절  한 국  공 식 범 죄 통계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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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 죄 통계 수 집 기 관  

  

  현재 한국에서 범죄발생 현황과 수사 활동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를 수집하

는 기관은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 중 내사 후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

고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즉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들

에 대해 범죄통계를 수집하게 된다. 

  경찰은 일반 형법위반 범죄, 즉 형법범과 각종 특별법 위반 범죄, 즉 특별

법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한다.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범죄사건(전체 범죄사건의 약 91%)을 처리하는 곳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범죄통계가 가장 많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해양에

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를 주로 수집하게 된다. 해경이 

처리하는 사건은 대부분 해양에서 발생한 일반 형법범 사건이지만, 일부 특

별법 사건은 해경만이 처리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도 해경만이 수집하게 된

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세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철도청 등에

서 해당기관이 관리하는 특별법 위반사건을 다루는 공무원 또는 그 소속기

관을 일컫는데, 이들은 해당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범죄통계를 관리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소기관인 검찰이 모든 형법사건과 특별법 사건에 대해 수사

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8)(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검찰도 범죄통계의 주요

한 작성주체가 된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는 경찰에 비해 현저히 적어 

검찰이 작성한 범죄통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검찰은 범죄통계에서 다

8) 한국 형사소송법에 제196조에 의하면,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는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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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모든 수사기관의 공식범죄통계를 다시 

모아서 종합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

찰에서 한국의 모든 공식 범죄통계를 정리하여 「범죄분석」이라는 통계간

행물의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2 .  범 죄 통계의  법 률 적  근 거 

  한국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적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법률로서 범죄통계의 수집을 규정한 것으로서

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직무범위)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를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이 조항이 범죄통계를 가능케 하는 수권

조항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확실히 범죄사건의 각종 통계

정보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학계나 주관부서인 검찰9)의 확실한 답이 제

공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에는 범죄통계의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하위법령인 법무

부령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

령 제629호) 제1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

여”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내부 규정인 대검

예규 제215호인 범죄통계개선시행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어떤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검찰과 경찰에 적용하고 있다. 기타 관련 

규정으로는 경찰청 경찰범죄통계규칙(경찰청훈령 제384호)이 있으나 이 또한 

대검예규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통계 관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

과하다. 

9) 연구자가 범죄통계작성의 법률적 근거를 대검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확실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

지 즉답을 하기는 어려우니 공문으로 그 근거규정을 질의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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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통계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 세부사항 및 피

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품 등 민감한 정보가 기록되므로 범죄통계의 작성근

거와 관리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3 .  수 집  대 상 범 죄  및  현 황  

가. 수집 대상 범죄 

  한국에서는 형법상 처벌하는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불과 수십 건의 범죄, 특히 전통적 범죄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모

든 범죄에 대해 같은 양의 통계치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대검의 예규에서 

통계치를 수집하는 도구인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내용을 범죄의 

중요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NIBRS나 죄

종이나 피의자 별로 원표내용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일본의 사례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반면 연구 자료로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범죄통계의 현황

  2008년 발간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7년 한해 한국 수사

기관이 알게 된 사건, 소위 발생사건은 총 1,965,977건이었고, 검거된 사건은 

1,720,000건으로서 약 87.5%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총 발생사건 중 형법

을 위반한 사건, 즉 형법범이 845,311건(43%)이었고, 각종 특별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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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즉 특별법범이 1,120,666건(53%)으로 전체 범죄사건 중 특별법범이 차

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 발생사건을 죄명별로 나눠보면, 형법범 전체 84만여 건 중에서는 재산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력범죄(폭력 및 흉악)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건수별로 보면 (i) 절도(212,530건) 및 사기(186,115건) 등 재산범죄

가 469,654건이었고, (ii) 폭행(97,598건), 상해(93,178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57,002건)등 강력범죄(폭력)가 255,459건, 다음으로 (iii) 강간(13,634건)

이나 강도(4,470건)과 같은 강력범죄 (흉악)가 20,9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을 죄명별로 나눠보면, 전체 112만여 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음주운전)이 351,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192,493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89,920건, 기타 도로교통법위

반 58,966건 등으로 차의 운전과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건이 특별법 위반 사

건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자주 발생하는 특별법범에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36,810건, 저작권법위반 20,558건, 부정수표단속법위

반이 12,843건, 식품위생법위반이 10,84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이 10,837건, 병역법 위반사건이 10,563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그림 3> 2007년 총 범죄발생 사건 중 각 기관별 처리비율 

2 0 0 7 년  총  발 생 범 죄  ( 1 9 6 만 건 )  기 관 별  처 리 비 율

9 0 .5 %

5 .3 %
1 .3 %

2 .9 %

경 찰

검 찰

해 경

특 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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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건을 처리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경찰은 2007년 한해 전체 발생사건 1,965,977건의 90.8%

에 해당하는 1,784,149건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형법범 발생사건 84

만여 건의 96.2%에 달하는 813,539건을, 특별법범 112만여 건의 86.5%에 해

당하는 970,610건을 처리하였다.  

  반면 검찰은 독점적인 수사권은 물론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

만 건 중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25,475건에 불과하

다. 이중 형법범이 13,749건으로 전체 형법범의 1.6%를 처리했고, 특별법범은 

11,746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1.0%를 검찰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적지만 검찰보다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만 건 중 해경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52,076건에 불과하다. 이중 형법범이 16,518건으로 전체 형법범의 

2.0%를 처리했고, 특별법범은 35,558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3.7%를 해경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관, 노동부 등 각종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상 주로 특별법위반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만 

건 중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은 104,257건으로서 전체의 5.3%를 처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중 형법범은 불과 975건으로 전체 형법범 중 0.1%만을 처

리했으며, 특별법범은 103,282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9.2%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4 .  수 집 통계의  내 용 과 그  비 판  

가. 수집하는 범죄통계의 내용  

  한국에서는 통계수집 주체나 대상범죄와 관계없이 대검찰청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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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통계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10) 그 수집내용은 대검예규 215호

에서 규정하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세 가지 범

죄통계원표에 의한 것이다(부록 2 및 표 15 참조).

  각 원표별로 수집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발생통계원표는 발생지 수사

기관, 범죄수법, 수사단서, 범행시 일기, 범죄발생지, 범죄발생장소 및 재산피

해상황 등으로 경찰이 처음 알게 된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이루어

져 있다. 다음 검거통계원표는 검거수사기관, 검거인원, 기수/미수별 인원, 범

죄수법,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장물처리방법 및 금전소비 용도, 회수상

황 등 범인을 검거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피

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전과상황,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동기 및 범행당시 상태, 조치, 구속여부,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등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원표의 내용은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의 행태를 거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당연한데, 다만 각 기

관에서 의견을 개진할 경우 담당 연구관 등의 회의를 거쳐서 검찰총장의 결

정으로 원표양식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었다. 일례로, 

2008년부터는 원표양식 중 범행동기에 보복범죄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소

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항목이 신설되었다. 범죄통계원표가 변경될 경우 

이전 자료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관련기관이나 학계 등의 의

견을 수렴하여 원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 다만 경찰의 경우,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수집하고 있으나 검찰에 송부할 때는 검찰이 규정하는 통계원표의 내용대로 다시 축소하여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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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표 15> 한국 범죄통계 원표의 주요 내용   

통계표 부분 변수

행정요소**

작성년월

본표번호

검거 사건표 번호

작성일 

전산 입력일

발생지 수사기관

수사사건부 번호 

작성자계급 및 성명 

전산입력자

범행 부분

발생일시 및 요일

발생부터 인지까지 시간 

발생지 (서울, 부산, 대구 등 53곳)

강도수법* 

사기수법*

수사단서      

침입강절도의 침입구 

범행도구 입수방법

인지일시 및 요일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발생장소 

절도수법*

가정폭력* 

학교폭력* 

기수/미수별

침입방법

범행도구 

피해품 부분

재산피해정도

피해금액

장물처분방법

회수액 및 액수 

회수정도

피해품명

피해액 합계 (원)

금전소비 용도

회수액 합계 (원)

피해자 부분

성별

피해자 피해시 상황

상해정도

연령(6세 이하, 12세, 15세, 20, 30, 

40, 50, 60세 이하, 60세 초과)

신체피해구분

검거부분

(피체포자부분)

검거연월일

발생부터 검거까지 시간

검거단서

조치

구속별

처분일자

검거인원

범행도구 조치 

검거자

자백여부

송치

처분결과

* 발생원표와 검거원표에서 중복되는 항목포함

** 발생원표와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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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부분 세부 입력내용

가해자부분

성명                       

범행시 연령 (만  세)        

직업

전과                         

보호처분

               

피해자와의 관계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행동기                     

생활정도                     

공범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별

외국인

전회처분내용

재범기간

범행후 은신처

범행시 정신상태

학력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공범수

(머) <표 15> 계속

나. 범죄통계의 내용에 대한 비판

  한국 범죄통계의 내용, 특히 수집도구인 범죄통계원표의 내용과 기준에 대

하여 상당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지적 중 하나는, 통계원

표의 입력항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김준호․이동원, 1991; 탁종연, 2007). 

세 가지 통계원표 항목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표는 

강도와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범죄,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11) 등에 대한 정보를 입

력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즉, 이런 범죄에는 범행수법이나 피해품 등이 강도

나 절도범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새로운 통계항목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된 문제로서, 범죄통계 수집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많은 양의 통계를 동일하게 입

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원을 사실상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이나 영국 등 범죄통계의 선진국에서도 국가 범죄 상황을 대표하기 위해 주

요한 범죄들 수십 종만을 선정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보지

11)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통계원표와는 완전히 다른 통계를 

별도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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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못한 희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형법범죄 사건과 

같은 수준의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원표의 

내용은 이미 강절도 등 전통범죄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환경, 위

생 등 특별법 위반 사건의 특성이 제대로 수집된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전체적으로 통계의 입력항목(변수)과 그 세부 값(변수 값)

이 너무 단순해 통계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예를 들

어, 절도피해품의 경우, 피해액수와 피해품목만 기록하게 되어있어 향후 수

사를 위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기계 전문 절도사건이 발생

했을 경우, 현재 발생원표에는 피해품 세부항목에 “기계류”밖에 없어 농기계

라는 점을 특정할 수도 없고 주관식으로 기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도 품

목이 농기계인지 몇 대를 훔쳤는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소 전문도둑의 경우에도 피해품을 “농임산물”이라고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항목에 세부적인 기록이 가능하도록 서술식 정보의 입력기능을 추가하

여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범죄통계  작성 기준에 관한 비판

  통계작성에 관한 다른 문제로서, 잘못된 죄수(罪數) 산정기준으로 인해 전

체 범죄건수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대검찰청

의 「범죄통계원표 작성 전산입력 요령」에 따르면,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

의 수단이 될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통계를 입력하지 않고(대검

찰청, 2004: 3), 따라서 발생된 범죄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폐기하고 있는 위계적 규칙(Hierarchy Rule)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사기범들은 종종 사적인 문서를 위조

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기죄를 저지르는데, 이 때 형법상 사기죄, 사문

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세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대검에서는 그 중 

중한 죄 1건, 즉 사기로만 입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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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 죄 등 주로 사기죄 등에 부속되어 저질러지는 범죄는 실제로 발생하

여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의 일부만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 검거율이 부풀려지도록 사실상 유도시키는 기준도 존재한다. 

대검예규에서는 여러 명이 하나의 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공범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검거사건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대검

찰청, 2004: 5). 즉, 현행 규정대로라면 10명이 공동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때 

아무나 한 명만 잡으면 그 사건전체가 검거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러

한 규정은 다수의 범죄자 중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만 검거해도 

검거된 사건으로 통계치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인 1죄의 경우 검거율

이 부풀려지도록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을 처음 입건할 때 알고 있던 죄명이 검거시에 다른 

죄명으로 판명 나더라도 발생원표상의 죄명을 바꾸지 않도록 한 규정(대검찰

청, 2004: 15)도 검거율 부풀리기에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피살자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일단 상해치사 등으로 발생원표를 작성한 

후, 범인을 검거 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혀내면 살인으로 검거원표

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원표상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하지 않

아야 하므로 상해죄(상해치사죄가 포함된)의 검거율은 떨어지고, 살인죄의 

검거율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관들은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모두를 검거시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원표에 관한 작성기준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대검의 예규를 보

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한 죄를 같이 저지른 경우, 즉 수인 1죄의 경우,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피의자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범관계인 경우, 즉 수인 수죄

의 경우, 피의자원표는 피의자별로 자신이 저지른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 갑은 절도와 사기죄로, 피의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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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도죄와 사기죄로 입건되었고, 이 때 사기죄는 공범관계일 때, 피의자 

갑은 사기죄로만, 피의자 을은 강도죄로만 피의자원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

다. 즉 한 범죄사건에 여러 명의 공범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공범에 

대해 피의자 원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범 한명에 대해서 원표를 작

성하게 하는 등 기준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제 3  절  검 찰 의  공 식 범 죄 통계 

1.  검 찰 의  범 죄 분 석  자 료 수 집

가. 통계생산과정

  검찰통계는 경찰통계에 검찰 및 특별사법기관 인지사건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찰통계는 경찰이 인지하고 검거한 사건에 관한 통계이고 검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하여 전국 각급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검거한 사건의 

통계라고 할 수 있다(김준호․이동원, 1991: 53). 구체적으로 통계생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를 통하여 집계된다

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찰통계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경찰자료(해양경찰포

함)는 통계원표 관리서버를 통하여 대검찰청으로 보내진다. 경찰통계는 매일 

1회 승인된 통계원표가 대검찰청으로 넘겨지게 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세관, 노동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사한 자료가 있

다. 이는 각 특별사법경찰에서 종이원표로 작성하게 되며, 이것을 각 검찰청

(지검 혹은 지청)으로 보내 각 검찰청 전산실에서 입력하게 된다. 이렇듯 각 

검찰청 전산실에서 입력된 내용은 자동으로 대검찰청에 전달되게 된다. 참고

로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경찰의 기록송치와 원표가 검찰에 같이 전달되었으

며, 전산화 이후에는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의 전산이 통일되었다. 특별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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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는 피의자 통계원표 번호가 기록되어서 검찰에 넘겨지게 되며, 특별사

법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청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셋째, 검찰 자체인지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실에서 직접 

입력하게 된다. 입력은 검사실의 실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것

은 자동으로 대검찰청에 전달되게 된다.

  이렇듯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로 범죄통계가 집계되

며, 이를 종합한 것이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며, 현재 대검

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작성과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나. 입력오류 등의 확인 작업

  입력오류 등의 점검은 우선적으로 일선 검찰청의 전산 담당자에 의해 이

루어진다. 검찰청(지검 혹은 지청) 전산실에서는 월말에 피의자통계원표 미

작성, 혹은 사건번호 불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전산에 불일치목록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즉, 전산에 불일치목록으로 나

타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며, 그 외의 원표입력과정에서의 문제를 전

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전산담당자에 의해서도 입력오류를 확

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범죄분석지틀에 넣어보고, 전년도와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에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검찰청

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범죄분석지틀에 넣어 보게 

된다. 이 때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으면 종료된다.

  대검찰청에서 오입력을 점검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이다. 정보통신과에서 

오입력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혁신기획과에서 일선청으로 수정지시가 이루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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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검찰 통계 불일치 문제

  검찰과 경찰통계자료의 불일치는 주로 발생건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

에서는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경찰에서 

CD로 온 자료 1년치를 검찰자료와 매치해 보고, 입력오류를 체크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  통계책 자 의  발간 과 내 용  및  구성

가. 범죄분석의 발간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범죄통계는 「범죄분석」으로 발간된다. 「범죄분

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에 접수처

리되는 내용을 토대로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된 것들을 종합하여 다음해 9월

에 발표된다. 「범죄분석」은 1963년부터 책자로 발간되어 왔으며, 2000년에 

발간된 「범죄분석」(1999년의 범죄통계)부터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표되고 있다. 범죄분석 통권 131호부터는 프랑스 유니온 카탈로

그사의 ISSN(국제 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1226-7716을 부여받아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나. 범죄분석의 내용 및 구성

  「범죄분석」에서는 우선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여

기서는 주요 범죄관련 내용을 최근 5년 치의 통계를 통해 비교하고 있어서 

범죄의 변화추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발생 검거상황, 일

반적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 특성별

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특성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

면, 여성범죄, 소년범죄, 학생범죄, 공무원범죄, 전과자 범죄, 정신장애 범죄 

등이다. 「범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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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분석의 작성관련 문제점

  검찰의 「범죄분석」이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공식범죄통

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과 분류 등에 있어 매우 많은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먼저 검찰의 「범죄분석」은 이름과 달리 범죄에 대한 분석을 전

혀 실시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통계의 요약집에 불과하다. 경찰에서는 종래에

는 비슷한 범죄통계 요약집을 「범죄분석」이라고 부르다가 현재 「범죄통

계」라고 바꿔 부르는 것에 비추어 책자의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범죄현상에 대한 실태와 추세 등에 실질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중심 자료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관심 있는 범죄학자들의 분석작업 마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학술적, 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의 

NIBRS와 같은 사건중심자료의 공개를 이뤄야할 필요성이 높다.  

  셋째, 검찰의 「범죄분석」의 경우, 외국 경찰기관의 범죄통계와 달리 범

죄사건의 분류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사건 분

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우선 전체 범죄는 그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우

선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상해와 범

죄내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로 

법적용 된 경우, 「범죄분석」에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

은 내용의 범죄라도 형법 조항이 적용된 경우와 특별법이 적용된 경우를 포

괄하여 알 수 없다. 실제로, 2007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폭행이 64,235

건, 상해 79,5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처법 사건이 무려 100,661

건에 달하는데 폭처법 내용 중에는 폭행 및 상해에 해당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07년 한해 실질적인 상해나 폭행사건이 몇 건 발생했

는지는 알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 「범죄분석」(대검찰청, 2008: 50)에서는 폭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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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또는 상해에 해당되는 법규위반으로 처벌한 경우를 폭력 또는 상해 등

으로 새롭게 합산하였다. 그 결과 폭력이 97,598건, 상해 93,17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폭처법 사건은 57,002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2007년도 폭처법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중 3만 여건은 폭행, 2만 여건은 

상해사건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형법범의 경우에는 크게 (i) 재산범죄, (ii) 강력범죄(흉악), (iii) 강력범죄 

(폭력), (iv) 위조범죄, (v) 공무원범죄, (vi) 풍속범죄, (vii) 과실범죄, (viii) 

기타 형법범죄 등 8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세부 범죄를 다시 나누어 제

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방식은 대분류에 있어서는 형법전이 대략 범죄의 

본질로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세부 범죄분류에 있어서는 범죄의 

내용에 관계없이 형법전의 각 ‘장’별로 집계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통계 내용의 이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의 죄’의 하단에는 강간뿐 아니라 남자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강제추행도 포함되어 「범죄분석」등에는 강간피해자에 남자들이 나타

나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예 분류를 포기하고, ‘가나다’순으로 정렬하고 있다. 

범죄의 본질에 따라서 형법범과 성격이 비슷한 범죄들은 형법범과 합산하여 

범죄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는 별도 유형을 만들어 분류하여 

통계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경 찰 의  공 식 범 죄 통계

1.  경 찰 의  범 죄 통계 수 집 절 차

 

가. 범죄통계 수집절차 개관

  경찰의 범죄통계 수집절차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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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탁종연, 2007). 즉, 범죄사건을 경찰관이 알게 되는 접수과정, 수사과

정별로 담당 수사관은 그 내용을 3종의 범죄통계원표의 형태로 입력하게 되

고 이것이 경찰청 범죄통계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버) <그림 4> 한국 범죄통계 집계절차도

  

  

  <그림 4>는 경찰과 각급 수사기관들의 범죄통계 집계과정을 보여주는 것

인데, 특히 경찰의 수사과정과 연계하여 접수단계부터 검찰송치 단계까지 절

차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접수단계를 살펴보면, 범죄사건은 (i) 피해

자나 관련자가 범죄사건을 신고,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직접 경찰서에 접

수시키거나, (ii) 시민들의 신고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차 접수한 후, 이를 

경찰서에 송부하는 경우, 그리고 (iii) 경찰서의 형사 등이 직접 인지하는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다. 접수가 되면, 형사과나 수사과 등 

수사부서의 책임자는 당해 사건의 형사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여 종결 또는 

수사관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수사관이 이 사건의 간략한 내

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입건’처리, 즉 수사의 

개시가 되는 것이다. 이때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경찰의 범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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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인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12) ‘발생 통계

원표’ 입력창에 입력해야 한다.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범인을 검거하는 등으로 종결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검거원표와 피의자원표에 해당되는 내

용을 CIMS에 입력하게 된다. 수사관들이 입력하는 통계원표 내용은 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서버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므로 경찰청에서 전국의 수사관들

이 입력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경찰청

에는 대체로 독립된 서버는 없고 단지 해당 지방청 산하 수사관들의 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청에서 

종국적으로 「범죄통계」는 이렇게 전국 경찰수사관들이 보고한 범죄통계원

표를 근간으로 작성하는 통계요약자료이다. 

  경찰청에서는 일선 수사관들이 입력한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내용을 모두 종합한 후,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게 된다. 2007년까지는 각 

내용을 파일형태로 전송하였으나, 일부 사건의 원표내용이 누락되는 등 불일

치의 문제가 드러나, 2008년부터는 그 내용을 CD로 만들어 우편으로 배송하

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에서 전달받은 각 사건의 원표내용

을 전국의 해당 지방검찰청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해준다. 일선 경찰서의 수

사관들이 수사종결 후 지방검찰청에 해당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서류를 직접 

송치하므로, 지청의 검사는 해당 사건의 원표내용과 사건서류 및 신병을 비

교해 볼 수 있다. 

12)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란 (CIMS) “사건수사, 범죄통계, 전자지도, 피해통보, 수사지식정보 등이 연

계되거나 통합된 전산시스템”으로서 2004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경찰청, 2007: 20). 이 시스

템의 중요한 특징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다룬 모든 범죄사건기록이 입력되므로 각 범죄사건기록들

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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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통계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

(1) 입력통계의 정확성(accuracy) 부족

  경찰의 범죄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입력 자

료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검예규로 되어 있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자세한 매뉴얼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죄명과 죄수(罪數) 등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범죄

통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도 거의 시행하지 않아 일선 수사관들이 복잡한 

내용을 익히기 힘든 측면이 있다13). 

  정확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관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 

성의 있는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한 범죄사건에 대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등 세 가지 통계원표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통상 통계업무는 직접적인 수사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부정확하게 입력해도 불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외부기관에서 정확한 범죄통계의 작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생활수준, 종교 등 신상정보를 질

문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범죄통계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으나, 최

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신상정보를 묻는 것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

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여,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오직 통계원표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신상정보를 묻거나 수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 않는 한 정확한 통계입력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사건을 알게 되고도 이를 

묵살하거나 축소해야 할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한 범죄사건이 

13)  참고로, 경찰관 승진과목인 수사과목에 범죄통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 기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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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실무자급 경찰관에 대한 한 연구(탁종

연, 2006)에 따르면,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직접 인지한 사건과 무거운 

범죄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 예를 들어 경찰관이 직접 알게 된 절도사건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한다. 이것은 경찰수뇌부에서 범죄발생에 

대한 근본책임이 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는 소위 “경찰만

능론14)”을 믿고 있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수뇌부를 압

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 입력오류 검증시스템 미비

  범죄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입력오류에 대한 검증시스

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탁종연, 2007). 통계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적 

통제기제와 시스템적 통제기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두 가

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인적 통제는 직접 입력한 사람 

외에 또 다른 감독자가 입력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인데, 현재 경찰에서는 담

당 수사관이 범죄통계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를 다시 검증하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능의 서무기능을 수행하는 수

사지원팀의 범죄통계 담당자가 입력자료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과정 없이 

거의 형식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는 범죄통계 

담당자가 통상 1명뿐이기 때문에 경제팀,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등 여러 

수사 실무부서에서 처리되어 올라오는 모든 수사서류를 검토하여 통계자료

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도 범죄통계 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

과해 수많은 서류를 사람이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청

14)  하지만, 범죄학계에서는 경찰이 범죄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캔사스시 순찰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찰강도를 강화하는 정도로는 범죄의 발

생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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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범죄통계 작성 중 과거의 자료와 비교하여 납득하기 힘든 사례 등,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오류의 유형을 찾아내어 일선 경찰서에 수정토

록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오류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어

렵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통계오류 검증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인 시스템적 통제기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스템적 통제방식은 주된 오류의 패턴

을 분석하여 이를 프로그래밍화해 입력자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자료를 입

력하면 이를 바로 입력자와 감독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말한다. 물론 모든 

자료가 논리적으로 점검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는 오류도 있으나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

에서는 이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건 발생일자

와 검거일자를 대비하여 검거일이 발생일보다 앞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  경 찰 의  범 죄 통계 관 리 와  활 용

가. 범죄통계 관리와 활용 개관

(1) 범죄통계 관리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 경찰 수사관들이 CIMS에 입력한 범죄통계는 경찰

청 수사국에서 모두 수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계

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실제 범죄통계 자료의 관리와 활용은 수사국 수사계

에서 담당한다. 수사계에는 범죄통계 담당 경찰관 1명과 지원하는 실무관 1

명이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무관은 범죄통계업

무 외에 여타 업무를 동시수행하고 있다. 경찰이 연간 처리하는 180만 건에 

달하는 범죄사건의 통계관리와 분석 작업을 실질적으로는 단 두 명이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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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통계의 분석 작업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방대한 범죄통계를 충

분히 분석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통계자료 사용은 단

순히 전국 경찰관서의 범죄통계를 종합해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해 동안 경찰이 알

게 되고 처리한 사건들의 현황을 요약 정리한 「범죄통계」책자를 제작하고, 

국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토대로 한 통계자료를 추출해 주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내용은 경찰청의 다른 자료, 「범죄백서」등을 작성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통계수집 절차나 통계의 의의, 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단 2천명을 대상으로 8개의 범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지만,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분석

과 해설을 시도하는 점과 대조된다(예: 김지선 외, 2007).    

  이렇게 경찰의 범죄통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통계를 제대로 

분석·활용을 할 수 있는 인력, 의지, 법적 근거가 모두 부족한 탓으로 판단된

다. 우선 경찰청 수사국내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자체 연구 인력이 

없고, 경찰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경찰대학이나 치안정책연구소 또는 외부 연

구기관에도 범죄통계의 분석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법률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는 외에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탁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법규가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경찰청에서는 범

죄통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분명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사법경찰관리 직

무규칙, 대검예규, 그리고 경찰범죄통계규칙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과 외

부 공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

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경찰 수뇌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판단된다.  

  경찰의 범죄통계의 활용이 범죄통계의 작성에 거의 국한되고 있으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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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작성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

다. 

나. 범죄통계의 내용 및 관련문제

(1) 기본적 배경설명 부족

  대검의 「범죄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범죄통계를 

보여주는 책자인데, 통계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무

하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통계 중 하나인 검거율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간죄가 강제추행도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해설이 제대로 안 되 있어 이를 모르

는 일반인들은 물론 범죄학자들조차도 통계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범죄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

의 범죄분석은 제목이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전

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통계간행물의 이름을 「범죄통계」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180만 건에 달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면

서 각 범죄의 추세분석, 범죄의 증감이유, 향후 전망 등 기초적인 설명도 제

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범죄통계의 관리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범죄들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

다. 경찰청의 경우 「경찰백서」를 통해 아주 약간의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도 본격적인 의미의 범죄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내

용이 아니다.   

(2) 「범죄통계」 간행물의 내용상의 한계

  경찰의 「범죄통계」도 검찰의 「범죄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교차분

석표의 집합에 불과한 것인데, 교차분석 작업마저도 충실히 되어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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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왼쪽 세로축에는 죄명을 배치하고, 가로

축에는 (i)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그리고 범죄자의 (ii) 성별, (iii) 다시 성년

과 미성년의 성별을 배치해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양식으로, 

같은 내용을 지방경찰청별로 반복해 보여주는 것이 책자 전체의 절반 가까

이 된다. 

  추가적인 교차분석은 각 범죄의 내용을 (i) 범죄사건의 상황정보, 예를 들

어, 발생시간 및 요일, 장소, 수법과 (ii) 피해자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피해

자의 성별 및 피해, 피해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iii) 범행수

법, 즉 침입방법, 공범, 범행도구, 그리고 (iv) 범죄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

어, 범인의 연령, 직업, 전과, 이전 형사처분내역, 마약류 사용여부, 범행동기 

등으로 나눠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교차분석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임에는 분

명하나, 범죄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죄종별 분석의 의미가 제한적이다. 죄

명은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고, 이를 죄의 형태와 세부 범죄내용

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특정 범죄사건을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 법

률명으로 나누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처럼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 있고, 이를 합산하여 보도록 분류

해 놓고 있지도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범죄성격에 따라 분리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에도, 오직 죄명 하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리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에도 국내외의 범죄조사기관에서는 

피해품과 범죄방식에 따라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대인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 한국 범죄피해조사, 국제

범죄피해조사, 영국 범죄통계 등), 「범죄통계」에서는 단순히 절도로만 분류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절도위험이 가장 큰 지 알 수 없고, 국내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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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범죄의 세부양태와 적용법조 등 범죄통계의 원자료가 공

개되지 않아 관련 학자들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자료의 공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 범죄통계의 분류체계 관련문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기본적으로 범죄통계원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

성하는 검찰의 「범죄분석」과 거의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므로, 「범죄분

석」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자료의 단순성, 위계적 죄수산정 (Hierarchy 

rule) 등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다만, 경찰의 「범죄통계」가 검찰의 「범

죄분석」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 중심적으로 살펴보

겠다.  

(1) 형법범 분류

  먼저 경찰의 「범죄통계」와 검찰의 「범죄분석」은 분류체계가 약간 다

르다. 경검 모두 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죄로 나누고 형법범의 경우, 대략 

형법전의 장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같다. 다만, 형법범과 특별법범 내에서

의 세부적인 분류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검찰의 경우, 형법범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등 8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세

부 범죄를 다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범죄분석, 2008). 

  이에 비해 경찰의 경우에는 형법범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

속범, 기타 형법범 등 6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범죄 형태별로 중분류하

고, 적용법조에 따라 다시 소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범죄통계, 2007). 

즉, 경찰의 분류방식이 훨씬 더 상세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경우 강력

범죄(흉악)라는 대분류 하에 ‘살인'이라는 한 가지 죄에 대한 건수만이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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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비해, 경찰의 경우, 강력범 대분류하에 ‘살인’이라는 항목이 있

고, 그 밑에 다시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및 승낙살인, 자살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 등 6가지로 다시 소분류해서 보여준다. 이렇

게 경찰의 통계가 검찰보다 상세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통계」의 분량이 

무려 1,145쪽에 달해, 검찰의 「범죄분석」 591쪽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경찰의 「범죄통계」가 검찰의 「범죄분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나, 「범죄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을 실질적 내용에 관

계없이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차이

가 없더라도 형법상 폭행과 상해로 처리된 경우와 폭처법으로 다뤄진 경우

를 합산하여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특별법범 분류

  경찰의 특별범 분류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있다. 검찰의 경우 특

별법을 가나다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경찰의 경우에는 분명한 기준 

없이 특별법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통계」에는 특별법을 183개로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분류 없이 1번부터 183번까지 순서를 매겨 제시

하고 있다. 사실 자세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사건

이고, 6번부터 9번까지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15), 10번 이후에는 10번 변호사법, 11번 출입국 관리법, 12번 소년법, 

13번 상법, 14번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

로, 본질상 유사한 특별법, 예를 들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22번에,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39번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은 180번에 배치되어 있어 관련 법률을 묶어보기도 힘들게 되어 있

15) 예를 들어, 특별법 1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2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번 특가법 (도주차량), 

4번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5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6번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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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지표범죄 분류

  기타 관련된 문제로는, 경찰이 전체 범죄현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소위 5대 범죄사건의 통계가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위 5

대 범죄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이들 

범죄가 가장 중요한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

이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범죄는 분류방식의 문제로 인해 실상 그 

범죄사건들을 제대로 산정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사건은 살인

이 아닌 강도로 분류되어 있고, 폭처법 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폭력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사건의 비중이 너무 높아 전체 범죄를 대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절도, 폭력 사건 등이 여타 사건보다 월등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중치부여(weighting)없이 단순히 합산하여 발표하

기 때문에, 소위 5대범죄사건의 발생추이는 사실상 절도와 폭력사건의 추이

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 범죄통계 작성권한문제

  경찰의 범죄통계가 신속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공식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통계의 생산주체(경찰)와 이를 통제하는 

예규의 주체(검찰)가 달라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근본적으로 범죄통계 

원표는 대검예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계내용의 

수정 등에 대하여 일일이 검찰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설 경찰

서가 생기면 통계원표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력코드가 있어야 하나, 이런 사

소한 수정이 몇 차례 건의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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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원표 내용 지침 중 경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발

생통계 작성 후 한 달이 지나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말라는 사항에 대

해 검찰과의 조정 및 승낙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실질적인 통계생산 주체인 경찰과 이를 통제하는 

예규의 주체가 달라 문제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마. 경찰 범죄통계의 외부 이용자에 대한 비공개 

  범죄통계 자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찰청이나 검찰 외

에도 일반 국민들, 사업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관련 학자 등에게도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 원자료의 공개는 물론 책자로 제작되는 범죄통계의 내용의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경찰청 홈페이지인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범죄통계」 내용 중 극히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FBI에서는 범죄통계자료 책

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한국 검찰청에서도 「범죄분석」의 

내용을 Pdf파일의 형태로 자유롭게 내려 받게 하는 것과 대조된다. 

  경찰은 원자료의 공개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범죄통계가 행정기관 외에

도 다양하게 쓰여야 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료공개로 인한 해당

자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보호 등이 우리나라보다 철저한 미국에서

도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적정한 가공을 한 후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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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해 양 경 찰  및  특 별 사 법 경 찰 의  공 식 범 죄 통계

1.  해 양 경 찰

  해양경찰청은 종래 경찰청의 예하기관으로 존재하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후 2008년 현재 국토해양부의 외청으로 편제된 사법경찰기

관이다(해양경찰청, 2008). 해양경찰의 주 임무는 해양에서의 경찰활동과 오

염방제이며, 경찰예하기구 시절부터 바다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한 사법

권을 가진 경찰기구였으며 지금도 경찰로서의 임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오직 범죄의 발

생장소가 바다인지 여부만이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해경은 오염방제 등과 

관련한 특별범 뿐 아니라 상당한 수의 형법범 사건도 다룬다. 2007년의 경

우, 형법범 사건 16,518건과 특별법범 35,559건 등 총 52,076건의 발생사건을 

처리했다. 

  해양경찰은 독립한 지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과 많은 면에서 밀접

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범죄통계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해

경은 범죄통계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경찰의 범죄통계 시스템인 CIMS를 그

대로 빌려 쓰고 있다. 각 해양경찰관서의 CIMS는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접속

할 뿐, 바로 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범죄통

계관리 측면에서 해양경찰청 본부는 경찰청 산하의 일개 지방경찰청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그림 4 참조). 범죄통계 수집도구인 통계원표도 대검의 예규

에 따라 동일한 것을 쓰고 있으므로 통계관리 면에서는 경찰의 그것과 거의 

모든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의 범죄통계 관리와 공개도 경찰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문제점

을 안고 있다. 해경도 별도의 범죄통계 분석요원이 없다시피 하고 실무자는 

해경이 처리한 범죄사건을 요약하여 해양경찰백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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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계자료의 심도 있는 분석이나 공개도 이뤄지지 못하

고 있다. 

  

2 .  특 별 사 법 경 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방자치단체, 세관, 노동부, 철도공안 등 각종 특

별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된 일부의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특사경은 기관의 성격상 주로 특별법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2007년 한해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은 104,257건 중, 형법범

은 불과 975건이었으며, 특별법범은 103,282건에 달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많은 기관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의 통계 

관리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검찰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범죄통계관리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안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특사경 중에 범죄통계관리와 수집을 위해 경

찰의 CIMS같은 별도의 통계입력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없고, 모두 대검에서 예시

한 종이로 된 3종의 통계원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특

사경은 범죄사건을 종결하여 사건서류와 신병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할 때 사건서

류에 통계원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종결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특별사법경찰기관들이 직접 범죄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사

경이 처리한 범죄사건 통계의 실질적인 관리는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

었다. 사건서류를 접수한 지방검찰청의 접수계에서 첨부된 통계원표의 내용

을 검찰청의 통계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분석」의 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지방검찰청 직원에 따르면, 특사경에서 처리하는 범죄가 통계원표와 잘 맞

지 않는 특별법범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원표의 항목이 빈칸으

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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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한국 공식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제안

제 1절  기 술 적  개선 안

1.  범 죄 통계의  정 확 성  제고방 안

  한국 공식범죄통계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집 통계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체계적 오

류와 무작위적 오류 두 가지 모두로부터 비롯되는데, 먼저 무작위적 오류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가. 무작위적 오류 경감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통계는 수사관이 직접 입력하는데, 이에 대한 인적 

점검이나 프로그램적 점검이 거의 없어, 입력단계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입력단계의 오류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통계치를 자동으

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의 발생시간, 장소, 

피해내역 등은 수사과정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수사서류로 작성되는데, 이

런 내용을 경찰의 CIMS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입력이 되도록 하

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담당 수사관은 동일 정보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어 업무 경감효과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형통망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사건 수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통제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i)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경찰서에 동일사건을 고소했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확인 통보해주거나, (ii) 한 명의 범인이 여러 경찰서 관할

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범죄로 병합처리16)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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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거나, (iii) 한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나중에 다른 경찰서에서 검거했

을 때, 즉 소위 재기사건의 경우, 원래 사건에 자동 병합할 수 있도록 통보

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지방경찰청 등 관서단위

에 범죄통계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요원은 프로그

램적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해당 관서의 사건들에 대해 통

계 품질관리와 분석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의 경우, 경찰

청에 실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어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2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통계품질관리와 통계분석 작업을 나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력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 훈련강화도 역시 중요한 개선방안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관들은 범죄통계 입력을 수사와 큰 관계없는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검예규로 되어 있는 범죄통계원표

의 작성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자세한 매뉴얼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

통계 입력이 성의 없이 이뤄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에 대

한 관심을 갖도록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세한 통계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통

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 활용도를 높여 경찰 자체의 수사 

활동에서 그 통계를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뒤에 신설을 제안한 범죄통계 분석팀을 중심으로 애써 수집한 통계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16)  범인 A가 여러 경찰서관내에서 수차례에서 걸쳐 절도를 한 경우, 상습절도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대검찰청, 2004). 만일 각 경찰서에서 별도로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면, 한 건의 범죄가 발생

했다고 통계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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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계적 오류 경감

  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작업은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도 한국 범죄통계에서의 체계적 오류는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탁종연의 연구(2006; 2007)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을 통해 업무성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사건 수를 임의적으

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한다. 

(1) 발생원표 작성에 대한 적극적 통제

  통계누락의 경향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접수하는 순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통계원표가 작성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CIMS상에서 접수와 발생통계원표 작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접수하고 정식으로 입건수사한 후에도 범인을 

검거하기 전까지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

우,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계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CIMS에서 접수와 발생통계원표를 자동으로 연동화 시킬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의 통계누락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범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못해 사건을 미제 처리(미해결 처리)할 때, 발생통계원표의 

작성이 없으면 미제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범죄발생에 대한 책임론 극복 

  정확한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

분도 있다. 예를 들어, 지구대 등 일선경찰 등이 경미한 절도범죄 사건 등을 

묵살해 버리는 경우나, 강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좀 더 가벼운 범죄인 절도

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정식 수사의 요구인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통해 수사를 요청한 경우 합의를 유도하고 사

건을 통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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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계처리에 소극적인 주요 원인은 경찰지휘관들이 범죄발생과 미검

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이라고 하므로(탁종연, 2006)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지휘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찰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본다.  

  참고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범죄통계 발표시 관서별 범죄순위의 해석

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범죄발생은 경찰활동 외에 다른 많은 변수에 의

해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범죄통계의 누락현상을 개선하려면 한국 경찰지휘관

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범죄발생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추궁

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인식전환이 같이 이뤄질 때만이 이 체계적 오류

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발생과 검거에 대한 

매커니즘에 대해 관련학자들과의 워크샵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범

죄통계」 등 통계간행물 발표시 부연설명하고,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

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통계 수집의 중요성 홍보

  범죄통계에 체계적 오류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외부기관의 압력이다. 

즉, 범죄학 등 관련학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보 중 하나가 범인, 즉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신상정보를 묻는 것

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통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를 주관하는 대검찰

청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경찰, 해경, 특사경등에 대하여 이의 

수집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도 대검에서는 여전히 신상정보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묻고 있으므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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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범 죄 통계의  적 정 성  향 상 방 안

  이하에서 형사사법기관 자체뿐 아니라, 관련 학자, 언론, 국민 등 통계의 

다른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식범죄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범죄통계의 분석단위 다양화

  한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원표작성 기준으로 범죄사건과 피의자만이 인

정되는 등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범죄통계에서는 단지 어떤 피의자들이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검

거되는 가에 초점을 둘 뿐,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 어떤 피해자나 피해품이 주로 목표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원표도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

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도 온전한 분석단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범행, 피해품, 피해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

로 입력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NIBRS를 참고하여 입력단계부터 분석단위를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박정선, 2008:111-112). 즉, 분석단위를 수준별로 개인 뿐 아니라, 

집단, 지역까지 나누고, 주체별로 가해자, 피해자, 피해품, 위반행위 및 사건

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력 때부터 가해자, 피해자, 피해품, 

위반행위 등에 대해 얼마든지 복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원표입력방식을 개

편해야 한다. NIBRS에서 한 사건에 내포된 범죄는 10건까지, 피해자는 999

명까지, 가해자는 99명까지 입력하게 한 것을 참고하여 이 정도 수준까지 입

력 가능하도록 CIMS등 통계입력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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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통계에 대한 기본설명 및 분석제공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공히 범죄통계의 의미 등에 대한 배경설명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통계내용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역시 실시하지 않고 있

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관행은 기관의 내·외부 소비자 모두의 요구 충족

에 큰 장애요소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범죄통계를 제시할 때 반드시 기본적인 설명 정보를 함

께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통계의 수집방법, 오류통제 방식, 추정된 

통계가 있을 경우 추정방식, 통계의 의미(검거율의 산정방식, 기수와 미수를 

포함한 것인지 등), 그리고 통계에 나타난 죄명이 실제로 포함하는 세부 범

죄명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통계 홈페이

지에서는 UCR정보를 소개하면서 제공하는 설명자료(narrative)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see http://www.fbi.gov/ucr/). 예를 들어, FBI는 통계대상이 

된 각 범죄의 법률적인 정의, 기수와 미수의 포함여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범죄현상에 대한 진정한 범죄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의 기본목적

은 단순히 기술(describe)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explain)과 예측(predict) 

나아가 통제(control)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통계를 관리하

는 것은 범죄통계를 통해 현재 범죄가 어느 정도,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는 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변

화할 지를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공히 자

신들이 통제하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설명과 

예측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술적 배경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범죄학자 등 관련학자들이나 자

체 연구기관에 업무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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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명을 개별 범죄의 본질 중심으로 재구성

  현행 「범죄통계」와 「범죄분석」등 범죄 통계간행물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죄명의 분류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형법죄명은 원칙적으로 형법각론의 각 장(章)을 단위로 한 죄명으로 하

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1) 상세한 범죄분류

  형법의 장은 범죄통계의 죄명 단위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이

를 구체적인 죄명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범죄 통계 책자에 

나오는 내용 중 ‘강간’에는 진정한 강간만을 넣고 외국 경찰처럼 강제추행 

등은 따로 통계치를 분류해야 한다. 

  관련된 문제로서 형법상 하나의 죄로 되어 있어도, 필요시에는 통계정보를 

세분화해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하나의 범

죄이지만, 피해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

도, 전자제품절도, 현금절도, 기타 유가증권절도, 농산물 절도 등으로 통계치

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범죄통계원표에도 피해품을 세분화해 수집하면서도 발표 시

에는 이를 제대로 분리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범행

방법별로 나누어 주거침입절도와 대인절도로 나누어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본질이 같은 범죄의 통합

  또한, 범죄의 본질이 같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된 법 규정과 관계없이 합

쳐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서술한 형법상 강간통계에  ‘성폭력

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중 강간사건에 해당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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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를 합산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는 형법상 폭력/상해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해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미 합산하였음

을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일부 이뤄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질이 같더라도 적용 법조가 다른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과 법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 범죄를 적용된 죄명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누어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3) 미수범과 기수범 분리

  또한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범죄의 미수사건과 기수사건을 나누어 제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기수사건 만을 통계로 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의 별도 추산 및 제시가 중요하다.

라.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통계처리

  대검찰청은 특별법범의 경우,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하

거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선정”하여 「범

죄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대검찰청, 2007: 2). 즉 모든 특별법 위

반 범죄를 통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포함여부는 상당히 작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특별법위반사건을 범죄통계로 모두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느

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관행 때문에 당장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통계를 전혀 수집

하는 않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전체 연간 범죄건수인 180만 

건 중 절반이 넘는 100만 건 이상의 특별법 위반범죄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

들이나 학자들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범죄성격상 수집되는 통계정보

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형법범 사건과 같은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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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특별법이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분류해

야 할지도 몰라 대검찰청에서는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분류하는 형편이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1) 특별법범 수집통계 내용 재정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집통계의 수준 정리와 죄명의 대분류 두 

가지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내용은 

강절도 등 전통적 형법범을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법범 사례에 잘 어

울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특별법범의 경우, 피해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전체 특별법범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에 관련

해서는, 경찰의 교통통계원표가 이미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므로 과감하게 

범죄통계원표 작성을 생략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아무튼 각 특별법범의 경

우에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범죄의 성격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특별법범의 적정한 재분류

  이와 수반되어 해결할 문제가 특별법범을 적정하게 대분류하는 것이다. 특

별법범을 ‘범죄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환

경범죄, 보건범죄, 경제범죄, 공공질서에 관한 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 제정시 담당 행정부처가 있으며 이들 부처의 성격

은 특별법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경제범죄의 경우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범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이 있다17). 

17)  2008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검찰청의 용역을 받아 특별법범을 대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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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지표범죄의 구성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방식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으

나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정보까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사용하

고, 또 관리하기도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처럼, 주요 지표범죄(Index 

Crimes)를 선정하고 그 범죄통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소위 ‘5대 범죄’라는 지표범죄 개념을 도입하여, 살인, 강

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의 

「범죄분석」에서 분류한 형법범 중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도 경찰청의 5대 

범죄와 전체적으로 약간 더 광범위할 뿐 내용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재산

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범죄(흉

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그리고 강력범죄(폭력)에는 폭력,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그리고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기존 지표들은 미국의 지표범죄들과 유사하다. 즉, UCR의 

지표범죄나 NIBRS의 A그룹 범죄와 비슷한 것이다(박정선, 2008: 109-110). 

UCR의 1군 범죄에는 폭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상해) 등 4개 

범죄와 재산범죄인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 등 4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국 5대 범죄에 방화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NIBRS의 A그룹은 조금 더 많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A그룹에는 방

화, 폭력행위, 뇌물, 주거침입범죄, 위조, 손괴, 마약, 횡령, 공갈, 사기, 도박, 

살인, 납치/유괴, 절도, 자동차절도, 음란물, 매춘, 강도, 성범죄, (비강요)성범

죄, 장물관련, 무기관련법 위반 등 22개 범죄가 속해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의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이러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만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Niewbeerta, 2002). 이런 국제적 관행을 볼 

때, 경찰의 5대 범죄를 약간 더 확장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주요 지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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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주요 지표범죄를 선정하고 나면, 지표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

해서는 입력하는 통계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NIBRS에서 22개 범주 46개 범죄인 Group A의 범죄에는 행정요소와 범죄, 

피해자, 피해품, 가해자, 체포된 자 등 53개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

게 하고, 경미범죄인 Group B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된 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기록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와 살인, 강간, 폭행 및 상해 등  강력범

죄(흉악 및 폭력)를 한국의 주요 지표범죄로 보고, 범죄, 피해자, 피해품, 가

해자, 체포된 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기타 형법범죄나 

특별법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체포된 자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거나 범죄성

격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바. 수집 통계내용 개선

(1) 범죄성격에 따른 통계원표 양식 다양화

  수집하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죄원표들은 강절도와 사기사건에 초점을 두고 제작한 것으

로서 사이버범죄나 경제범죄 등 범죄성격이 다른 범죄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표범죄에 해당된 범죄에 대해서

는 통계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범죄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는 새로운 통계항목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기존의 통계원표

의 내용으로는 범죄의 방식과 피해유형을 통계화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

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죄유형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배포, 서버공격, 사이

버금융사기 등으로 분류하고, 피해액, 침투방식 등에 내용도 이에 맞게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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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개정작업은 사이버범죄를 많이 다룬 수사

관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통계항목이 필요한지를 연구한 후에 이

뤄져야 할 사항일 것이다.

  또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원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형법범 피의자 중 소년은 성인과 구분

해서 원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의 피의자원표에는 가족관계 및 보

호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년의 경우 가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2007년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보호자에 대

한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족

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년의 경우

에는 부모 특성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들을 원표에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2) 수집 항목의 값 세분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범죄통계를 실제 수사와 연구목적에 맞게 발전시키려

면, 무엇보다 통계원표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피해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

품절도, 자전거절도, 전자제품절도, 현금절도, 기타 유가증권절도, 농산물 절

도 등으로 나눌 뿐 아니라, 이 세부속성도 좀 더 구체화시켜 자동차라면 자

동차의 회사명, 용도(승용, 승합, 트럭), 차명도 특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제

품이라면 컴퓨터, MP3, TV 등 제품종류까지 분류하고, 더 나아가 제품명까

지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항상 주관식으로 추

가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수집될 때에만 

어떤 자동차, 어떤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지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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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별사법경찰의 통계수집방법 개선

  경찰과 검찰은 이미 전산망을 이용하여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게 할 뿐 아니라 통계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원표는 종이문서로 작

성한 후 지청이나 지검으로 보내지며, 이를 해당 지청이나 지검 전산실에서 

입력하게 된다. 특사경에서 원표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청이나 지검으로 

보내지더라도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 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사경에서의 

원표작성도 전산화되어야 하며, 필수입력사항 등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  범 죄 통계자 료  공 개방 안

  

  현재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 등 두 권의 통

계간행물을 출판하는 것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활용이 되지 않

는 근본 원인으로 자료의 부정확성과 기본설명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지적

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기타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가. 현재 제공하는 자료의 공개 활성화

  먼저, 경찰청은 최소한 현재 출판하고 있는 「범죄통계」의 내용을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경찰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통

계」를 구해볼 수 있을 뿐이다. 

(1) 범죄통계 파일의 온라인상 공개

  현 상태에서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과 같이 범죄통계의 

내용을 범용 문서파일인 아도브사의 PDF파일로 변환시켜 일반인도 쉽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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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단순히 책자를 올린 것에 불

과하고 그 세부내용은 Excel등 응용프로그램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치

명적인 단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간행물에 

나타난 통계치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 범죄통계의 웹버전 공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진보된 방법으로는 미국 연방수사국과 같이 범죄

통계 책자의 내용을 인터넷 버전으로 바꾸어 하나의 웹사이트의 형태로 공

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들은 방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범죄통계에 나온 내용을 표나 Excel파일 등으로 내

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008년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책자의 내용을 온

라인상에서 올려 일반인들이 Excel등의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대검에

서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작업은 

단지 책자의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는 작업이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계자료는 제공받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나. 원자료의 공개를 통한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도 제고

  가장 이상적인 범죄통계 자료 공개방법은 범죄통계원표 자료와 같은 원자

료(raw data)를 CD 등 전자매체를 통해 관련 학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법적 태도도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통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통계법에

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

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18)”(제3조)로서 통계는 “공공자원”(제2조 제1항)이므로, “개인이나 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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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 1항에서 “특정

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 3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통계작성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서는 이런 심사는 “통계자료 제공 심의회”를 두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학술연구 차원의 통계 공개요구에 대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지 통계법에서는 관련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

는 취지로 “특정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 하단)고 규정하여, 자료공

개에 있어 관련자의 사생활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 마스킹 기법 등

을 사용해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통계법의 태도를 

18) 통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로서 

1.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 가.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출 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

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

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

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

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시험

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

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나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

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는 경찰청의 정책평가 및 수립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범죄라는 사회

현상의 연구와 분석을 위해 불가결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시행령에서 

말하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통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통계자료의 공개 등을 

원칙으로 정한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라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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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검찰과 경찰은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범죄통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자들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1) 데이터 마스킹을 거친 원자료 공개

  이렇게 범죄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확실한 만큼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향후 자료 공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

는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공개와 관련되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역시 관련

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인데, 자료공개와 사생활보호의 충돌을 완충시

켜 주는 방법 중 하나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예컨대 Data 

mask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범죄통계 자료 

중 숨겨야 할 정보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민번호, 나이, 주소 등인데 

Data masking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삭제하고, 나이는 10살 단위19)로 단순화해 공개하고, 

주소는 광역시와 도 수준 또는 시, 군, 구 수준20)까지만 제공하면 통계자료

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사생활보호는 거의 충

분할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이유가 거의 없으므로 이렇게 정화된 자료만으로도 충분

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이런 방법은 사생활보호와 연구자료

로서의 가치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인적·공간적 제한을 거친 원자료 공개

  만일 이러한 Data Masking 만으로도 사생활보호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책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료에 대

19) 지금도 통계원표상의 나이는 10대를 제외하고는 10살 단위로 수집되고 있다.  

20) 지금 통계원표상 발생지는 서울, 부산, 대구등 시, 도 수준으로 수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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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근을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나 미국의 지역정보 포함 범죄피해조사(Area Identified-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의 공개방식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는 범죄피해사건의 지역정보가 포함되

지 않은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을 정화시킨 후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21)하지만, 피해사건의 지역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만 공개한다(Lauristen & Schaum, 2004: 

355-3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사용하고 싶은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의 필

요성(substantive merit)과 노출방지책(disclosure avoidance review)을 인구

통계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승인 후, 모든 자료 분석은 

인구통계국의 지역 데이터연구소(Regional Data Center)에서 CCTV와 사람

에 의한 감독 하에서만 실시한다. iii) 분석을 통한 모든 결과물은 감독관이 

먼저 검사한 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한국 통계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즉, 광공업통계조사와 

기업활동 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외부교수에게 활용하게 할 경우 통계청의 한

정된 공간에서만 접근토록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막는 것이다.    

(3) 구체적인 범죄통계 공개방안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통계의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 범죄통계자료의 접근은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제한한다. 

ii)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연구자는 연구의 범죄통계의 명칭, 목적, 내용과 범

위, 제공방법 및 보안대책 등22)을 범죄통계작성기관장인 경찰청장 또는 검찰

21) 전 세계 어디서건 ICPSR에 이메일만 등록하면 미국 범죄피해조사 (NCVS)자료를 무료로 내려받

을 수 있다.

22) 통계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신청할 때,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을 적어서 신청해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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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는다.

iii) 기관의 승인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걸쳐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통보한다. 자문위원은 수사국장과 범죄학 및 경찰학자 중 명망있는 자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v) 승인 후에 연구자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경찰의 감시 하에 

자료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창기에는 경찰청내의 과학수사계 사무실 또

는 경찰관이면서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등에서 실

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행동을 감시하

고, USB나 CD,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을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담긴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분석결과가 나오는 프린터는 감독관실에 설치하여 감독관이 먼저 검토 

후에 연구자에게 건네준다.       

제 2  절  제도 적  개선 안

1.  가 칭  [범 죄 통계관 리 팀 ]의  신 설  

가. 범죄통계관리팀 신설의 근거규정

  현재 범죄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업

무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발전을 위

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먼저 통계관리요원을 확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항에서도 통계작성기관의 장

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업무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다른 기관과의 협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

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95 -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책임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범죄통계관리팀의 인원 구성방안

  이런 통계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국에 가

칭 [범죄통계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팀의 팀

장은 범죄통계에 대한 기획 및 통계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경무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학이나 경찰학 

등 관련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양적 방법론에 정통한 자 또는 이에 대

한 이해가 높은 경무관급 경찰관을 팀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할 팀원으로는 (i) 통계 간행물 등 공개 자료의  제

작을 담당하는 행정요원, (ii) 통계자료를 통해 현 범죄현상에 대한 고찰 및 

예측 등을 실시하는 통계분석요원, (iii) 각 경찰관서의 통계생산과정을 점검

하여 통계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감사요원과 (iv) 올바른 통계관리

를 훈련시킬 훈련요원 및 그 보조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팀원들도 통계학 및 

관련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범죄통계관리팀은 경찰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각 지방경

찰청에도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도 지역별로 발생범죄의 양상과 지

역행정의 특성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통계분석 서비스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할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 존재

해야 한다.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도 경찰청과 비슷한 기구를 설치 운

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2 .  통계 교 육  및  감 사  강 화

  

가. 통계교육 강화

  범죄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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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통계에 대한 교육훈련과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범죄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

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원표를 직접 입력(특사경의 경우에는 

작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검예규에 지침이 제시되

어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이를 사건발생시 적용해서 입력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표입력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위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원표입력 

담당자 및 새로 원표입력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의 주체와 방법은 수사보안연수원을 통해 모든 수사관들에

게 수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통계의 올바른 입력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을 실시하거나, 미국 연방수사국의 경우와 같이 [범죄통계분석팀]의 교육훈

련관이 전국 경찰관서에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경찰청의 지침과 입력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할 수 있을 것

이다

나. 통계관리 감사제도 신설

  교육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실시

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경찰기관들이 통계관리의 부실과 심지어 조작을 통

해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

으므로(탁종연, 2006), 적절한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미국경찰에서 운영하는 

품질보증 리뷰(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 감사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제도는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감사팀의 구체적인 임무는 각 경찰관서를 현장 방문하여, 각종 입력통계의 

정확성 및  범죄 검거율 계산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것을 포

함해야 한다. 또, 감사 후에는 각 지방경찰청의 범죄통계 관리 담당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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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현황을 보고받고 재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  범 죄 통계 자 문위 원회  운 영

  

  범죄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 중 하나는 가칭 [범죄통계 

관리자문위원회] 또는 통계자문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찰과 검찰의 통계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범죄학, 경찰학 및 통계학 관련학

자로 3-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는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공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

과 기준을 설정하고, ii) 범죄통계의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iii) 자료 사용에 대한 신청이 오면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이 

이들이 해야 할 임무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형통망사업과 관련하여 

범죄통계 수집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때 효율성과 정확성과 

적정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범죄통계에 대한 규

정을 총괄하는 대검찰청의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4 .  관 련  법 규  정 비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통계 수집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법무부령과 규칙 

등은 존재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경

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범죄통계를 수집·,관리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범죄사건의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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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 가공하고 외부에 일부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

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 범죄통계에 대한 각종 영과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이나 범죄통계의 대부분을 실제로 처리하는 경찰청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인 

범죄통계의 목적, 수집내용과 범위 및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

시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 .  통계 작 성 기 준  재 검 토

가. 죄수, 검거율 기준 재검토  

  범죄통계관리자문위원회가 선정되어 해야 할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통계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범죄사건 수 (죄수)의 산정기준

과 검거율 계산기준 등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현

재처럼 위계적 기준을 적용시켜 사기에 부속되어 발생한 사문서 위조의 죄

나 동 행사죄는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지 등은 학술적 토론과 정책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나, 미국의 NIBRS의 사례를 보아 각각의 범죄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검거율 계산기준은 더욱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처럼 다수

의 범죄자에 의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이라도 검거하면 검거사건 원표

를 작성하게 하여(대검찰청, 2004: 5) 그 사건 전체를 검거된 사건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범죄자 중 몇 명을 

검거했을 때 검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부만을 검거했을 때 주범을 검

거하면 검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도 깊이 연구해야 할 사안이다. 생각

건대, 주범과 종범이 명확한 경우에는 주범이 검거된 경우만 범죄가 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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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해야 하고, 주·종범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절반이상의 범

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검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  범 죄 통계 용 어  개정

  범죄통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것이 발생건수라는 개념과 

검거건수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직접 알게 된 사건을 인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고소 고발 등으로 알게 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발생사건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발생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모로 

논리적이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해서 범죄발생건수라는 표현 대

신 경찰이 알게 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범죄인지 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발생사건을 인지사건으로 바꿔 부르고, 이를 경찰이 

적발한 사건과 기타 방법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나누면 될 것이다. 

  또한 검거사건과 검거율이라는 개념도 바꿔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거사건이나 검거율이라는 개념은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해서 

해결한 사건만을 검거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망, 피해자의 

협조거부로 인한 검거불가능 사례 등을 예외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등도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생각건대,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검거(arrest)가 아니라 해결(clearance)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에 경찰이 직접 검거한 경우,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결된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 검거율을 통해 경찰

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범죄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에는 이와 같이 많은 논점이 있으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현재 사용하는 범죄통계 관리규칙을 재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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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관

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통계의 작성주체인 경찰, 검찰, 해경 등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

였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품질제고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

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작성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정확성과 적

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였다. 모든 기관 공히 

입력단계에서의 무작위 오류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검증할 인적· 시스템

적 방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집한 범죄통계의 분류·분석과 관

련해서 개선될 점이 있다고 보였으며, 외부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수요자

에게 적정하게 이용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쓸모 있는 범죄통계

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통계관리에 대한 연구·교육·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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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개선안으로 먼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통계를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적인 오류검증 방법을 개발하는 등 무작위적 오류를 감소시

킬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단계에서부터 분석

의 단위를 다양화하는 한편, 입력하는 통계항목의 세부 값을 상세하게 수정

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범죄를 형법의 장이 아니라 본질에 따라 재분류

하고, 전체 범죄를 주요 지표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나누고 지표범죄에 

대해서는 상세한 통계정보를 관리하되,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간략한 정보만

을 관리하는 등 통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였다. 또 통계정보의 활발

한 이용을 위하여, 통계법과 동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를 

적절하게 가공하고 인적·공간적 제한을 둔 상태에서 외부학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주요 기관에 가칭 범죄통계관리

팀을 신설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교육 및 감사를 강화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범죄학자 및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통계 자문

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죄통계의 정책과 공개심의 등 통계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통계 관리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통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생건수 및 검거율이라는 용어와 계산방법의 개정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함 의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기관은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가기관들은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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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가 왜 발생하는 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파악하고,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만

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밝혀내

고,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식범죄통계는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

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형사정책 및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보다 정확한 공식범죄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연

구들이 축적되어서 공식범죄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

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는 보다 유용한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범죄통계 관리개선을 위한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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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 범죄통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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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년월
년   월 발  생 통 계 원 표

발생시 수사기관 본표번호 수사사건부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형(특별)법 제    조(의)    항

청

특별시(도)      서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코

드 외국인 피의자 관련 1.유 2.무

발 생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요일) 인 지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요일)

발 생 부 터

인 지 까 지  기 간

1 . 1 시간 

이내

2 . 2 시간 

이내

3 . 5 시간 

이내

4.12시간 

이내

5.24시간 

이내

6. 2 일

   이내

7. 5 일

   이내

8. 10 일

   이내

9. 1 개월

   이내

10. 3 개월

   이내

11. 3 개월

   초과

범

죄

수

법

강 도 1.침입강도 2.노상강도 3.차내강도 4.해상강도 5.차량이용강도 6.약취강도 7.마취강도 8.인질강도 9.강도강간 10.기타

절 도

침 입 절 도
20. 소매치기 21. 날 치 기 22. 들 치 기

11. 빈  집

 (아파트∙주택)
12. 사 무 실 13. 공  장

23. 차량이용절도 24. 속임수 절도 25. 기    타
14. 상  점 15. 숙박업소 16. 기  타

사 기 31.가짜속임 32.매매가장 33.알선사기
34.부동산사

기

35.수표어음

속임
36.차용사기 37.모집사기

38.컴퓨터등

사용사기
39.기타

발생일특수사정 1.    토요일 2.    공휴일 3.    행사일 4.   정전시 5.    재해시 6.    미  상 7.    해당무

범 행 시 일 기 1.맑음 2.흐림 3.비 4.폭풍우 5.눈 6.폭설 7.안개 8.바람 9.만월 10.암흑 11.미상

수 사 단 서 1. 현  행  범

신            고 미     신     고

11.피해자신고 12.고    소 13.고    발 21.불심검문 22.피해품발견 23.변사체

14.자    수 15.진정∙투서 16.타인신고 24.탐문∙정보 25.여    죄 26.기    타

미 신 고 이 유
1.

피해근소

2.

부정물자

3.

명예보호

4.

보복우려

5.

범인이 

친족∙친우

6.피해품 

회수 

기내 난

7.

범인검거

 기대 난

8.

유실로 

착각

9.

절차복잡

10.

신고지

원거리

11.

피해사실

 몰라서

12.

기 타

피 해 자
성

별
1.남 2.여

연

령

1.

6세

이하

2.

12세

이하

3.

15세

이하

4.

20세

이하

5.

30세

이하

6.

40세

이하

7.

50세

이하

8.

60세

이하

9.

60세

초과

외국인 코드

1.국적 2.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1.취침중 2.일하는중 3.부재중 4.담화중 5.혼잡중 6.보행중 7.딴데정신잃어서 8.속아서 9.기타 10.미상

발 생 지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는 구
단 위  선 택 함 )

서울
1-1

종로

1-2

중구

1-3

용산

1-4

성동

1-5

광진

1-6

동대문

1-7

중랑

1-8

성북

1-9

강북

1-10

도봉

1-11

노원

1-12

은평

1-13

서대문

1-14

마포

1-15

양천

1-16

강서

1-17

구로

1-18

금천

1-19

영등포

1-20

동작

1-21

관악

1-22

서초

1-23

강남

1-24

송파

1-25

강동
부산

2-1

중구

2-2

서구

2-3

동구

2-4

영도

2-5

부산진

2-6

동래

2-7

남구

2-8

북구

2-9

해운대

2-10

사하

2-11

근정

2-12

강서

2-13

연재

2-14

수영

2-15

사상

2-16

기장
대구

3-1

중구

3-2

동구

3-3

서구

3-4

남구

3-5

북구

3-6

수성

3-7

달서

3-8

달성
인천

4-1

중구

4-2

동구

4-3

서구

4-4

남구

4-5

연수

4-6

남동

4-7

부평

4-8

계양

4-9

강화

4-10

웅진
광주

5-1

동구

5-2

서구

5-3

남구

5-4

북구

5-5

광산
대전

6-1

중구

6-2

동구

6-3

서구

6-4

유성

6-5

대덕
울산

7-1

중구

7-2

동구

7-3

남구

7-4

북구

7-5

울주

8.

부천

9.

수원

10.

성남

11.

전주

12.

안양

13.

청주

14.

마산

15.

창원

16.

광명

17.

포항

18.

안산

19.

진주

20.

고양

21.

제주

22.

목포

23.

의정부

24.

익산

25.

군산

26.

구미

27.

천안

28.

여수

29.

춘천

30.

원주

31.

평택

32.

경주

33.

김해

34.

순천

35.

군포

36.

남양주

37.

강릉

38.

충주

39.

안동

40.

경산

41.

아산

42.

거제

43.

김천

44.

정읍

45.

용인

46.

시흥

47.

파주

48.

양산

49.

이천

50.

구리

51.

서산

52.

제천

53.

논산

98.

기타도

시

99.

도시이

외

발 생 장 소

1.아파트∙

  연립다세대
2.단독주택 3.고속도로 4.노상 5.상점 6.시장∙노점

7.숙박업소

  목욕탕

8.유흥

  접객업소
9.사무실

10.공 장
11.공사장

   광산
12.창고

13.역∙

   대합실
14.지하철

15.기타

  교통수단내
16.흥행장 17.유원지 18.학 교

19.금융기관 20.의료기관 21.종교기관 22.산 야 23.해 상 24.부 대 25.구금장소 26. 공 지 27. 기 타

재산

피해

상황

피해  정도 1.피해무 2.1만원이하 3.10만원이하
4.100만원

  이하

5. 1000만원

   이하
6.1억원이하 7.10억원이하 8.10억원초과 9.미 상

피

해

액

품   명 1.화폐 2.자동차 3.유가증권 4.귀금속
5.전기

  전자제품

6.오토바이

  자전거
7.가구류 피 해 액  합 계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품    명 8.의류 9.기계류 10.농∙임산물 11.축산물 12.수산물 13.잡화 14.기타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신체
피해
상황

피해구분 1.피  해  무 2. 상    해
남자:                  명

3. 사    망
남자:                  명

여자:                  명 여자:                  명

상해정도 1.전치 2주이하 2.전치 1개월이하 3.전치 2개월이하 4.전치 4개월이하 5.전치 6개월이하 6.전치6개월초과

이 상 작 성 자               년         월           일 계  급 성 명 (인)

<부록 2> 한국 범죄통계 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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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년월
년   월 검  거  통 계 원 표

검거(최종처리)수사기관 본표번호 수사사건부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형(특별)법 제    조(의)    항

청

특별시(도)      서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코

드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검 거 년 월 일 년      월       일 방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발 생 부 터

검 거 까 지  기 간

1.1 일

  이내

2.2 일

  이내

3.3 일

  이내

4.10 일

  이내

5.1 개월

  이내

6. 3 개월

   이내

7. 6 개월

   이내

8. 1 년

   이내

9. 1  년

   초관

범

죄

수

법

강 도 1.침입강도 2.노상강도 3.차내강도 4.해상강도 5.차량이용강도 6.약취강도 7.마취강도 8.인질강도 9.강도강간 10.기타

절 도

침 입 절 도
20. 소매치기 21. 날 치 기 22. 들 치 기

11. 빈  집

 (아파트∙주택)
12. 사 무 실 13. 공  장

23. 차량이용절도 24. 속임수 절도 25. 기    타
14. 상  점 15. 숙박업소 16. 기  타

사 기 31.가짜속임 32.매매가장 33.알선사기
34.부동산사

기

35.수표어음

속임
36.차용사기 37.모집사기

38.컴퓨터등

사용사기
39.기타

침입
강∙
절도

침  입  구 1.출 입 문 2.창   문 3.담 4.지   붕 5.비 상 구 6.기   타

침 입 방 법 1.문단속 없음 2.시정장치 부수고 3.문 부수고 4.시정장치 열고 5.유리 깨고 6.기   타

검 거 인 원 ∙
기 수 미 수 별

검    거    인    원 기수∙미수별

1.한  국  인 2.외  국  인
1.기수 2.미수 3.예비∙음모

1.남자:    명 2.여자:    명 3. 법 인 1.남자:    명 2.여자:    명 3. 법 인

공 범 수 1. 단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10명 이하 7. 20명 이하 8. 기타

범
행
도
구

종 류
1.총기 2.모의총기 3.칼 4.도끼 5.낫 6.유리병 7.돌 8.몽둥이 범행도구 조치

9.공구 10.줄(끈) 11.마취제 12.독극물 13.컴퓨터 14.기 타 15.소지무 1.압수 2.미발견

입 수 방 법 1.종전부터소지 2.매입 3.대여받음 4.절취 5.습득 6.피해자 것 사용 7.자기가 만듬 8.기타

검 거 단 서

1.현  행  범 2.피해자신고 3.고    소 4.고    발 5.자수 6.민간체포 7.진정∙투서 8.타인신고

9.신    문 10.불심검문 11.탐문∙정보 12.안면식별 13.감식자료 14.변사체 15.범죄수법 16.발자국

17.검사지휘
18.타기관에서

   이송

19.범행도구등

   발견
20.장물 21.전화조회 22.기   타

장

물

처 분 방 법
매 각 등 7.증여 8.폐기

1.전당포 2.귀금속상 3.고물상 4.노점 5.기타업자 6.일 반 9.피의자소비 10.기타

금전소비용도 1.유흥 2.오락 3.생활비 4.도박 5.학비 6.증여 7.소지중 8.기타

회

수

상

황

회

수

액

품   명 1.화폐 2.자동차 3.유가증권 4.귀금속
5.전기

  전자제품

6.오토바이

  자전거
7.가구류 회 수 액  합 계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품    명 8.의류 9.기계류 10.농∙임산물 11.축산물 12.수산물 13.잡화 14.기타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회 수 정 도 1.          전부 2.          1/2 이상 3.          1/2 미만 4.          미회수

이 상 작 성 자               년         월           일 계  급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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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년월
년   월 피  의  자  통 계 원 표

검거(최종처리)수사기관 본 표 번 호 수사사건부 번호 관계발생사건표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형(특별)법 제    조(의)    항

청

특별시(도)      서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청  서

 월

제   호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코

드 외국인코드 1.국적 2.신분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여권)번호 범행시연령 세 성별 1.남 2.여

피

의

자

관

계

직

업

자 영 자
1.농.임.수산업 2.광업 3.제조업 4.건설업 5.도.소매업 6.무역업 7.요식업 8.숙박업

9.유  흥  업 10.금  융  업 11.부동산업 12.의료보건업 13.차량정비업 14.노  점 15.행  상 16.기타사업

피고용자

17.교원(사립) 18.사 무 원 19.기 술 자 20.점  원 21.공  원 22.운 전 사 23.경 비 원 24.외 판 원

25.국공영기업체

   직        원

26. 일      반

    회  사  원

27.금융기관

   직    원

28.유 흥 업

   종 사 자

29.요 식 업

   종 사 자

30.일   용

   노동자
31.기타피고용자

전 문 직 32.의   사 33.변 호 사 34.교   수 35.종 교 가 36.언 론 인 37.예 술 인 38.기타 전문직

공 무 원 소속코드 계급코드 직무관련성 1.유 2.무

기 타 41.학생 42.주부 43.전경∙의경 44.공익요원 97.법   인 98.무직자 99.미   상

전 과 0.없음 1.1범 2.2범 3.3버 4.4범 5.5범 6.6범 7.7범 8.8범 9.9범이상

재

범

상

황

전회처분

내 용

0.없음 1.즉결심판 2.기소유예 3.선도유예 4.수배중 5.보호처분 6.선고유예

7.집행유예중 8.보석.형집행 정지중 9.가석방 10.형(재산형포함)집행종료 11.감호소출소 12.기 타

보호처분 0.없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재범기관 1.1개월이내 2.3개월이내 3.6개월이내 4.1년이내 5.2년이내 6.3년이내 7.3년초과 재범종류 1.동종 2.이종

공 범 관 계 1.단독범
공 범

2.학교동창 3.교도소∙소년원동료 4.직장동료 5.친인척 6.군동료 7.동네친구 8.고향친구 9.애인 10.기타

피해자와의관계
1.

국가

2.

공무원

3.

고용자

4.

피고용자

5.

직장돌료

6.

친구

7.

애인

8.

동거친족

9.

기타친족

10.거래

 삳대방

11.

이웃

12.

지인

13.

타인

14.

기타

범행후 은신처 1.자기집 2.공범집 3.애인집 4.친족집 5.지인집 6.숙박업소 7.야 외 8.현장검거 9.외국 10.기타

마 약 류 등

상 용 여 부

마 약 류 4.본드.신나등

  환각물질
5. 알   콜 6. 해 당 무

1. 마약 2. 대마 3. 향정신성의약품

범 행 시

정 신 상 태
1.정  상

정  신  장  애
5.주 취 6.월경시 이상

2.정신이상 3.정신 박약 4.기타 정신장애

범 행 동 기

이 욕

7.

사행심

8.

보복

9.

가정

불화

10.

호기심

11.

유혹

12.

우발적

13.

현실

불만

14.

부주의

15.

기타
1.

생활비

마련

2.

유흥비

마련

3.

도박비

마련

4.

허영

사치심

5.

치부

6.

기타

학 력
1 . 불

취학

초등 학교 중 학 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일반 대학
17.대

학원

18.

기타

19.

미상2.

재중

3.

중퇴

4.

졸업

5.

재중

6.

중퇴

7.

졸업

8.

재중

9.

중퇴

10.

졸업

11.

재중

12.

중퇴

13.

졸업

14.

재중

15.

중퇴

16.

졸업

생 활 정 도 1.하류 2.중류 3.상류 종교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원불교 5.천도교 6.기타종교 7.종교무

혼 인 관 계

및 부모관계

혼 인   관 계 부  모   관  계 ( 미 혼 자 에  한 함 )

1.유배우

자

2.

동거

3.

이혼

4.

사별

5.

미혼

1.실(양)

부모

2.

계부모

3.실부

  계모

4.실부

  무모

5.실모

  계부

6.실모

  무부

7.계부

  무모

8.계모

  무부

9.

무 부

모

검 거 자 ( 경 찰 ) 1.수사.형사 2.외근∙112차 3.교통 4.검문소 5.기타경찰 6.방범원 7.경비원 8.피해자 9.기타민간인 10.기타

조 치 1.검찰(군)구속(송치) 2.검찰(군) 불구속(송치) 자백여부 1.자백 2.일부자백 3.부인 4.묵비

구 속 별 1.현행범체포 2.긴급체포 3.사전영장 4.체포 불구속별 1.불구속입건 2.검r사기각 3.판사기각 4.적부심석방
5.검사구속취

소

송 치 의 견 1.구속기소
2.불구속

  기소

3.소년

 보호송치
4.기소유예 5.기소중지 6.혐의없음 7.죄가안됨

8.공소권

  없음
9.공소보류 10.이송

11.참고인

   중지

12.가정

 보호송치

사 건 처 리 기 간 1. 10일 이내 2. 20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2개월 이내 5. 3개월 이내 6. 6개원 이내 7. 6개월 초과

이 상 작 성 자               년         월           일 계  급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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